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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고속도로의 도심지 통과 및 기존 고속도로 개량 등으로 지하고속도로 시공 및 설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전체적인 통과 차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가연물 등의 위험

물을 적재한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터널 구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손상과 함께 인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도로터널 내 화재들로 인한 터널 구조물의 손상으로 도로망의 일시 폐쇄 등 사회ž경제적

으로도 매우 큰 손실을 초래하며,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함께 화재위험

물질 운송차량의 증가도 이루어지고 있어, 터널 구조물을 포함하는 지하구조물의 화재 안전

성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 과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화재위험 : 고속도로 실태를 고려한 화재위험도 설정

한계온도 : 국내 특성에 맞는 도로터널 부재 및 사용자재별 한계온도 설정

내화설계 : 화재위험도 및 내화수준별 도로터널 내화설계

내화시공 : 화재위험도 및 내화수준별 도로터널 내화 시공절차 개발

복구방안 : 화재피해 수준별 터널 상태 진단 및 복구방안 개발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 수행의 범위는 고속도로 실태를 고려한 화재위험도 설

정, 도로터널에 사용되는 내화재료의 한계온도 설정, 화재위험도 및 내화수준별 내화설계.

도터널 내화 시공절차 개발 및 화재피해 수준별 터널 상태 진단 및 복구방안 개발을 포함하

고 있다.

도로터널 화재의 위험도 현황분석 결과, 화재사고 중 위험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화재 사

고 발생이 전체 화재사고의 약 5%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위험물 운송차량은 지역적

산업특성에 따라 교통량이 상당히 크게 변화하므로 위험도 분석 시 이러한 점이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화재위험도 및 내화수준별 도로터널 내화설계 과업수행 결과, 도로터널 내화지침(국토교

통부, 2021) 해설서(안)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작성하였

다. 또한 화재 피해 진단 및 복구 매뉴얼 개발을 위해 국가ž고속도로 건설기준과 연계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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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관리를 위한 검사법을 제시하였으며, 터널 상태평가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화재피해 터널

진단 및 복구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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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최근 고속도로의 도심지 통과 및 기존 고속도로 개량 등으로 지하고속도로 시공 및 설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전체적인 통과 차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가연물 등의 위험

물을 적재한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터널 구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손상과 함께 인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방생할 경

우, 온도의 상승, 복사열, 저산소, 시계의 감소 그리고 많은 유해가스의 생성 등을 유발하게

되며 모든 이러한 물리적 현상은 인체나 구조물, 기타 제연장비 및 차량들에게 치명적인 손

상을 가하게 된다.

도로에서의 화재피해는 대부분이 터널, 지하도로와 같이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차량의 전

도, 추돌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다(서상길 등, 2014). 대표적인 터널화재로는 1999년에 발

생한 Mont Blanc Tunnel 화재와 Tauern Tunnel 화재, 2001년에 발생한 Gothard Tunnel

화재가 있으며, 이들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구조물의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 2017). 국내에서도 사매2터널(2020.2), 상주터널(2015.10) 및 달성터널(2005.11)

등에서 발생한 대형차량화재 사고로 터널 내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터널 내 화재들로 인한 터널 구조물의 손상으로 도로망의 일시 폐쇄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을 초래하며,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함께 화재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증가도 이루어지고 있어, 터널 구조물을 포함하는 지하구조

물의 화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건설된 도로터널은 대부분 라이닝이 하중을 직접 지지하지 않고 내화재 역할을 하는

NATM 방식으로 건설되어 화재에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또한 화재 시 도로터널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화설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방재시설 위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고속도로나 침매터널의 경우 산악지 도로의 터널에서 사용하

는 공법인 NATM 방식의 터널과는 달리, 철근콘크리트 부재가 하중에 직접적으로 저항하

는 형태의 구조용 터널 비율이 높다. 이러한 터널들은 화재 시 접근성이 떨어져 피해 확산

및 터널붕괴와 같은 재난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화재가 발생하고 고온에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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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구조물을 구성하는 콘크리트에서는 강도 저하 및 폭렬 등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콘크

리트 및 내부의 철근이 한계온도 이상으로 노출될 경우 구조물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그림 1.1 사매2터널 내 화재사고

그림 1.2 상주터널 내 화재사고 그림 1.3 달성 내 화재사고

따라서, 터널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터

널의 한계온도 설정, 고속도로 터널 특성에 따른 내화설계 및 시공 절차 개발을 통한 화재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의 화재가 발생하

였을 경우, 터널 상태평가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화재피해 터널 진단 및 복구 매뉴얼(안) 정

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과업 목적 및 방법

이 연구용역은 (1) 화재위험 : 고속도로 실태를 고려한 화재위험도 설정, (2) 한계온도 :

국내 특성에 맞는 도로터널 부재 및 사용자재별 한계온도 설정, (3) 내화설계 : 화재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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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화수준별 도로터널 내화설계, (4) 내화시공 : 화재위험도 및 내화수준별 도로터널 내화

시공절차 개발, (5) 복구방안 : 화재피해 수준별 터널 상태 진단 및 복구방안 개발을 포함한

다. 이 연구용역에서 수행하는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화재위험 : 고속도로 실태를 고려한 화재위험도 설정

◯ 국내ž외 연구 및 적용실태 조사

◯ 고속도로 지역, 교통량 및 사고 특성, 터널 유형, 유지관리 조건 등 분석

◯ 지역별 차종, 사고율, 화물차 및 위험물 수송차량 혼입률 등

◯ 상기 사항을 고려한 터널 화재위험도 분류(1차년도)

◯ 고속도로 지역, 교통량 및 사고 특성, 터널 유형, 유지관리 조건 등 상세 재분석

◯ 1차년도 연구결과 및 상기 사항을 고려한 터널 화재위험도 재분류 및 설정 완료

나. 한계온도 : 국내 특성에 맞는 도로터널 부재 및 사용자재별 한계온도 설정

◯ 터널 내부 사용재료 조사 및 열특성 등 검토

◯ 관련 문헌 및 화재실험 결과 등

◯ 재료(또는 부재 : 30종 이내 선별 결정)별 내화시험(KS 등)

◯ 수열온도별 상태 분류 및 잔존성능 평가(육안조사 및 물성시험(2종 이상))

◯ 사용조건을 고려한 부재(또는 재료별) 한계온도 설정

◯ 주요ž내화 자재 및 부대 시설(방재시설, 대피소, 비상구 등) 등

◯ 내화시험(KS, RWS 등)으로 검증

다. 내화설계 : 화재위험도 및 내화수준별 도로터널 내화설계

◯ 화재위험도를 고려한 고속도로 터널(부재) 내화수준 분류(IPA기법, 관계자 설문 등)

◯ 화재규모, 지반 및 터널 유형, 하중조건 등 분류

◯ 내화수준별 내화범위 설정

◯ 내화적용을 위한 설계 절차 수립

◯ 화재위험도, 내화수준, 내화범위, 주요ž내화 자재 한계온도 등

◯ 도로터널 내화설계 상세지침(안) 작성(항목별 해설 포함, 국가 및 고속도로 건설기준 연

계)

라. 내화시공 : 화재위험도 및 내화수준별 도로터널 내화 시공절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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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공법 유형 분류 및 성능확보 방안 검토

◯ 공법별 성능기준 및 시공법 조사(2개소 이상 현장조사 포함)

◯ 공법별 시공 유의사항 및 개선방안 도출

◯ 내화사례 정리, 공법별 시공 유의사항 및 개선방안 도출

◯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확인 및 검사법 제시(국가 및 고속도로 건설기준 연계)

◯ 공법유형, 성능기준 및 시험법, 시공 절차 및 검사, 내구성 확보방안 등

◯ 공법유형별(3종 이상) 품질 검증(부착강도, 가스유해성, 동결융해저항성 등 유형별 2종

이상)

마. 복구방안 : 화재피해 수준별 터널 상태 진단 및 복구방안 개발

◯ 터널 상태평가 및 진단 방안 검토(시설물안전법 연계)

◯ 화재피해 터널 부재 손상도 분류

◯ 화재피해 터널 육안 및 비파괴 조사, 물성시험 등

◯ 터널 상태등급 및 복구(긴급 및 항구) 방안 검토

◯ 화재피해 터널 진단 및 복구 매뉴얼(안) 작성

◯ 현장조사(육안 및 비파괴), 수열온도 예측,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 기록 등

이 연구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총 480일간(1차년도 : 180일, 2차년도 : 300일)으

로 하며, 연구용역의 세부일정은 다음 표 1.1과 같다.

구분

1차년도

(60일 단위)

2차년도

(60일 단위)
1 2 3 1 2 3 4 5

1. 고속도로 실태를 고려한 화재위험도 설정

Ÿ 화재 위험관련 국내외 연구 및 적용실태 조사

Ÿ 고속도로 지역, 교통량 및 사고 특성, 터널유형,

유지관리 조건 등 분석

- 지역별 차종, 사고율, 화물차 및 위험물 수송차량

혼입률 등
Ÿ 고속도로 지역, 교통량 및 사고 특성, 터널유형,

유지관리 조건 등 상세 재분석

표 1.1 과업의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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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년도

(60일 단위)

2차년도

(60일 단위)
1 2 3 1 2 3 4 5

Ÿ 고속도로 실태 고려한 터널 화재위험도 설정

2. 국내 특성에 맞는 도로터널 부재 및 사용자재별 한계온도 설정
Ÿ 터널 내부 사용재료 조사 및 열특성 등 검토

- 관련 문헌 및 화재실험 결과 등
Ÿ 재료(또는 부;: 30종 이내 선별 결정)별 내화시험

(KS 등)

- 수열온도별 상태 분류 및 잔존성능 평가(육안조

사 및 물성시험(2종 이상))
Ÿ 사용조건을 고려한 부재(또는 재료별) 한계온도

설정

- 주요․내화 자재 및 부대 시설(방재시설, 대피소,

비상구 등) 등

- 내화시험(KS, RWS 등)으로 검증
3. 화재위험도 및 내화수준별 도로터널 내화설계
Ÿ 화재위험도를 고려한 고속도로 터널(부재) 내화수

준 분류

- 화재규모, 지반 및 터널 유형, 하중조건 등 분류

Ÿ 내화수준별 내화범위 설정

Ÿ 내화적용을 위한 설계 절차 수립

- 화재위험도, 내화수준, 내화범위, 주요․내화 자

재 한계온도 등
Ÿ 도로터널 내화설계 상세지침(안) 작성

- 항목별 해설 포함, 국가 및 고속도로 건설기준

연계
4. 화재위험도 및 내화수준별 도로터널 내화 시공절차 개발
Ÿ 내화공법 유형 분류 및 성능확보 방안 검토

- 공법별 성능기준 및 시공법 조사(2개소 이상 현

장조사 포함)

- 공법별 시공유의사항 및 개선방안 도출

- 내화사례 정리, 공법별 시공유의사항 및 개선방

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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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년도

(60일 단위)

2차년도

(60일 단위)
1 2 3 1 2 3 4 5

Ÿ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확인 및 검사법 제시

- 국가 및 고속도로 건설기준 연계

- 공법유형, 성능기준 및 시험법, 시공 절차 및 검

사, 내구성 확보방안 등

- 공법유형별(3종 이상) 품질 검증(부착강도, 가스

유해성, 동결융해저항성 등 유형별 2종 이상)
5. 화재피해 수준별 터널 상태 진단 및 복구방안 개발
Ÿ 터널 상태평가 및 진단 방안 검토(시설물안전법

연계)

- 화재피해 터널 부재 손상도 분류

- 화재피해 터널 육안 및 비파괴 조사, 물성시험 등

Ÿ 터널 상태등급 및 복구(긴급 및 항구) 방안 검토

Ÿ 화재피해 터널 진단 및 복구 매뉴얼(안) 작성

- 현장조사(육안 및 비파괴), 수열온도 예측, 안전

성 평가, 보수․보강,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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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동향

2.1 도로터널 화재 특성

PIARC 보고서(Fire and Smoke Control in Road Tunnels, 1999)에 따르면 터널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터널의 입구부에서 6m/sec로 공기가 유입되면 터널의 출구부 방향으로 약

100m 지점까지 천정의 온도가 약 400℃ 수준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Dutch regulations

에 따르면 용량이 50m3 이상의 대형 유조차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온도가 약 1,40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림 2.1은 차량화재 실험을 통해 터널 횡단면 내부의 온도

측정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2는 차량화재 실험을 통해 터널 종단면 내부의 온도 측

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심재원 등, 2018).

그림 2.1 차량화재 실험을 통한 터널 내부 횡단면 온도 측정결과

그림 2.2 차량화재 실험을 통한 터널 내부 종단면 온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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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은 터널 내에서 차량화재로 인한 터널 내부 벽면에 작용하는 최고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심재원 등, 2018).

표 2.1 터널화재로 인하여 터널 내부 벽면에 고려하는 온도(심재원 등, 2018)

천정 내부 측벽 내부
승용차 400℃

버스, 소형화물차 700℃
대형화물차 (휘발유 등의 위험물 적재 않은 경우) 1,000℃

유조차 (일반적 경우) 1,200℃
유조차 (터널의 배수나 유출량의 제한이 없는 경우) 1,400℃

만약 불꽃이 구조물을 직접 가열할 경우 더 높은 온도 고려 가능

2.1.1 콘크리트 재료 및 구조부재의 고온노출 시 거동특성

고온노출로 인한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압으로 인한 부재의 피복에서 폭렬 또는 탈락 등

이 발생한다(국토교통부, 2017). 100~400℃에서는 Al2O3, Fe2O3 및 Tobermorite계의 수화물

이 탈수하여 겔 및 시멘트 수화물이 붕괴가 발생하며, 고온에 노출된 보통강도 콘크리트는

200℃ 부근에서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가 증발하여 공극이 생기게 되며, 이 온도범위에서

변형회복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600℃ 이후에서는 탄성계수가 현저히 저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국토교통부, 2017).

그림 2.3 및 그림 2.4는 콘크리트가 고온노출로 인하여 탄성계수 및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는 표면이 박리되거나 비산해서 단면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폭렬현상이라고 한다(국토교통부, 2017). 이 폭렬현상은 콘크

리트 내부의 수분이 고열에 의해 수증기가 되어 팽창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증기압이 주원

인으로 발생한다(국토교통부, 2017).

그림 2.3 콘크리트의 고온노출 시 압축강도 감소 그림 2.4 콘크리트의 고온노출 시 탄성계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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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구조물은 약 650℃ 이상의 온도에 노출될 경우 기존 강도의 50%를 상실하며,

약 850℃ 이상의 온도에 노출될 경우, 그 구조적인 성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

대균, 2019). 고온에 노출될 경우, 열원 부근의 콘크리트 부재의 피복에서 폭렬 또는 탈락

등이 발생하여 그림 2.5와 같이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가 폭렬 등으로 인하여 표면 피복이

박리, 탈락하여 철근이 노출된 사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6은 고온노출에 따른 콘크리

트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나타내고 있다(정대균, 2019).

그림 2.5 고온노출로 인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스폴링 피해 사례

그림 2.6 고온노출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

거동특성

2.2 국내외 도로터널 내화설계

도로터널의 내화설계는 터널 구조물 구조적 손상의 최소화, 사용자의 안전한 대피, 소방

및 구조활동이 가능한 환경의 제공 그리고 방재 및 제연장비 그리고 주위의 시설물 등의 피

해를 최소화하기 목적으로 수행한다. 현재 국내외의 도로터널의 화재와 관련한 기준은 아래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도로터널 내화지침(국토교통부, 2021)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0)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2019)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소방청, 2017)

-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16)

- 터널 내화설계 및 시공지침(안)(한국도로공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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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for Road Tunnels, Bridges, and Other Limited Access Highways (NPFA,

2015)

- Guidelines for Structural Fire Resistance of Road Tunnels (ITA, 2004)

- Fire and Smoke Control in Road Tunnels (PIARC Committee on Road Tunnels, 2005)

2.2.1 국내 도로터널 내화설계 기준

2.2.1.1 도로터널 내화지침(국토교통부, 2021)1)

이 지침은 도로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화재 등으로 인한 터널의 손상과 붕괴를 예

방하기 위한 도로터널의 내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터널 내에서 화재 발생 시 심각한

구조손상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터널의 한계온도, 내화, 내

화공법 및 내화시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도로터널의 한계온도 및 내화설계는 다음과 같다.

가. 터널의 한계온도

(1) 콘크리트 부재는 표면을 기준으로 한계온도인 380℃ 이내로 보호해야 한다. 이 경우

내화처리된 콘크리트 부재는 내화처리를 위해 증가된 두께(내화보드 및 뿜칠, 콘크리

트 피복 등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콘크리트면이 온도기준면이다.

(2) 내화가 필요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콘크리트 부재는 표면을 기준으로 한계온도인

250℃ 이내로 보호해야 한다. 이 경우 내화처리된 세그먼트 부재는 온도기준면을 제1

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철근의 한계온도인 250℃ 이내로 보호해야 한다.

(4) 기타재료의 한계온도는 터널 조건 및 사용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서 정할 수 있다.

나. 터널의 내화설계

(1) 터널의 내화설계는 차량유형과 지반특성 및 터널유형을 고려한 다음 내화시험 화재조

건을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2) 화재 발생 시 진압을 위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유지보수에 따른 교통차단이 곤란하

1) 국토교통부(2021) “도로터널 내화지침”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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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주기관이 터널 손상의 최소화 또는 차단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차 유형 내화시험을 해야 한다.

(3) 내화시험의 화재조건은 화재손상에 따른 보수 및 터널차단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발

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향할 수 있으며, 유조차와 같은 가연성 물질을

실어 나르는 대형차의 교통량이 많은 경우 3시간까지 고려할 수 있다.

(4) 터널 부재는 내화시험 시 한계온도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내화공법을 적

용해야 한다.

(5) 대피소, 비상구 등 본선터널을 제외한 부대시설물의 경우 터널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

로 설치되므로 별도의 내화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2.1.2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16)2)

이 지침에서도 터널 등 지하도로의 설계 시 방재에 관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적용하는 기준이 제연방재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때 적용하는 설계화재강도를 20MW로 하고

대신 위험물 수송차량의 통과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설계화재강도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2.7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16)

2) 국토교통부(2016)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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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고속도로 터널 내화설계 및 시공지침(안)(한국도로공사, 2009)3)

이 지침은 고속도로 터널 구조물의 내화를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적용해야 할 최소

한의 일반적,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터널화재 발생 시 심각한 구조손상으로 인한 대

형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터널구조물 한계온도 및 내화설계, 화재시나리

오 적용기준, 내화자재 유형별 성능기준, 내화자재 시공 그리고 터널라이닝 성능평가 시험지

침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안)에서 제시하는 터널의 한계온도 및 내화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구조체(측벽, 천정, 칸막이, 현장타설 콘크리트 등)는 모든 부위에서 최대

380℃ 이내로 보호되어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고강도 콘크리트 세그먼트를 포함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등)는 최대 250℃ 이내로 보호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천정부위는 최대 380℃ 이내로 하고, 최소 2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4) 점토질 조적식 구조가 터널에 적용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내

화대책이 필요하지 않다.

(5) 세그먼트 강재 라이너와 세그먼트 주철 라이너는 모든 부위에서 최대 550℃ 이내로

보호되어야 한다.

(6) 세그먼트 라이너의 연결부분은 최대 20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7) 터널의 세라믹 타일 마감재는 최대온도 200℃ 이내로 보호되어야 하며, 폭발성 폭렬에

주의하여야 한다(신설 터널에서의 세라믹 타일마감은 지양할 것을 권고함). ※ 유럽의

기준에서는 세라믹 타일마감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험결과 타일 자체의 폭렬문제는 적

었고 타일파열로 인한 실제 인명피해 문제는 확인이 필요함 (가능한 의견 필요)

(8) 강재 구조요소, 주철 구조요소, 천정부 앵커 등은 모든 부위에서 최대 55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9) 스테인리스강 구조재 및 천정부 앵커는 모든 부위에서 최대 80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10) 앵커 정착구(부위) 설계시 앵커정착(접착 및 고정)은 최소안전율 3.5 이상을 확보하여

3) 한국도로공사(2009) “고속도로 터널내화 설계 및 시공지침(안)” 및 심재원 등(2018) “차량화재에 대한 터널ž교량
의 내화방안 및 내폭특성 연구”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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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어야 한다.

(11) 에폭시 수지앵커는 가열면으로부터 6cm 깊이까지 200℃ 이내로 보호되어야 한다(프

랑스의 경우 300℃ 이상의 조건에서는 에폭시 앵커의 사용을 금지함). 또한 에폭시

앵커가 설치되는 콘크리트 표면 혹은 자재로부터 6cm 이상의 접착면을 갖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12) 납 성분이 포함된 앵커, 황동, 아연 등과 같이 용융점이 낮은 재질의 앵커 등은 비상

장비 지지구조물(댐퍼, 송풍기 등)의 접합과 같은 구조적 접합에는 사용을 금한다.

(13) 모든 내화재는 수분으로 인하여 접착력과 내하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 터널 구조재료 또는 터널 내장재들은 연소 시 독성이 없어야 하고 난연성 또는 불연

성이어야 한다.

(15) 설치되는 모든 비상용 장비는 관련규정 및 법규에 부합하여야 한다.

(16) 비상구/대피소의 통로에서는 최대 온도가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2.2 국외 도로터널 내화설계 기준

2.2.2.1 미국 NFPA 5024)

내화성능등급 결정을 위한 참고문헌으로 NFPA 502 (Standard for Road Tunnels,

Bridges, and Other limited Access Highways)에서 제시하는 내화성능 등급을 결정하기 위

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조물의 내화 보호(8.4.1)

일반적으로 하부에 도로가 있는 상부 구조물은 터널과 동일하게 간주하며, 모든 부재들은

최소 4시간의 내화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심재원 등, 2018).

화재의 열용량이 20MW 이하이거나 하부도로에 가연성 물질의 운반이 제한되는 도로의

경우 상부구조물의 내화성능은 최소 2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다(심재원 등, 2018).

나. 화재 발열량 기준(PIARC Montreal Report, 1995)

화재해석을 위한 발열량 기본정보는 표 2.2와 같다.

4) NFPA 502 “Standard for Road Tunnels, Bridges, and Other limited Access Highways”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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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발열량 기준표(NPFA 502)

화원 종류 발열량(MW) 최대온도(℃)
일반승용차 5 400
버스/트럭 20 700
유조차 100 1,000

따라서, PIARC의 발열량 기준표에 따라 화원종류별 내화성능등급을 제안하면 표 2.3과

같다. 이 기준에서는 도로터널의 경우, RWS 시간-온도곡선 또는 적정 기준의 시간-온도곡

선을 적용하고 화재지속시간이 120분일 때 다음의 구조적인 기준을 만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표 2.3 발열량과 내화성능 등급표(국토교통부, 2017)

화원 종류 발열량 (MW) 최대온도 (℃) 내화성능등급
일반승용차 5 400 1hr
버스/트럭 10 700 2hr
유조차 100 1,000 4hr (터널기준)

(1) 콘크리트 구조체에서 스폴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세그먼트 강재 라이너와 세그먼트 주철 라이너는 모든 부위에서 최대 300℃ 이내로

보호되어야 한다(심재원 등, 2018).

또한 내화재료가 적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내화재료로 보호된 콘크리트의 노출온도는 최대 380℃로 한다.

(2) 내화재료로 보호된 보강철근의 온도는 최소피복이 25mm라 가정할 때 250℃ 이하로

한다.

(3) 내화재료는 비연소성이 이어야 한다.(ASTM E 136 또는 동등의 기준에 따름)

(4) 내화재료의 최소 용융온도는 1,350℃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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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유로코드(Eurocode)5)

가. Eurocode 1: Actions on Structures

(1) 일반사항

◦ 구조물의 화재설계 해석은 다음 단계들로 진행되어야 한다.

① 적절한 설계화재 시나리오 선정

② 설계화재 결정

③ 구조물 내에 온도상승 계산

④ 화재노출 구조부재의 역학적 거동특성 계산

구조물의 역학적 거동은 온도거동과 재료에 대한 온도영향 및 직ž간접적인 역학거동에 의

존하고 있다.

◦ 구조물의 화재해석은 온도해석과 역학적 해석을 포함하며 이는 EN1991 기준을 따른다.

◦ 화재에 노출된 구조물은 화재사고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EN 1990을 따른

다.

(2) 설계화재 시나리오

◦ 화재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관성이 있는 설계화재 시나리오 및 관련된

설계화재는 화재위험평가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

◦ 다른 화재사고에 결과로서 화재가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 이 위험성은 전반적인

안전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이러한 화재거동에 앞선 시간과 하중에 의존하는 구조거동은 2번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설계화재 시나리오

◦ 화재사고 설계 상황을 확인하려면, 관련 설계화재 시나리오 및 관련 설계화재는 화재위

험평가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

◦ 전반적인 안전 개념을 결정할 때는 화재의 특정 위험이 다른 화재사고의 결과로 발생하

는 구조의 경우 이러한 위험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5) Eurocode2(2004) “Design of Concrete Structures”, 한국도로공사 (2013) “교량하부 내화 설계 방안 연구” 
및 국토교통부(2017) “국도상 교량의 화재위험도 분석기술 및 대응체계 개발 최종보고서”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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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화재

◦ 화재구간에서 각각의 설계화재 시나리오, 설계화재는 아래 3항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설계화재 시나리오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화재는 건물의 하나의 화재구간에만 적용

하여야 한다.

◦ 별도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국가당국이 명시하는 구조 내화 요건이 적절한 설계화재

로서 가정될 수 있다.

(5) 온도해석

◦ 한 부재의 온도해석을 수행할 때, 부재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화재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외부에 노출된 부재들의 경우, 외관과 지붕 등의 화재에 노출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 외벽으로 분리하는 경우, 내부에서의 화재노출(각각의 화재 구간에서)과 외부에서의 화재

노출(다른 화재 구간에서)을 필요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항에서 선택한 설계화재에 따라 다음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나. Eurocode 2: Design of concrete structures

Eurocode 2에서는 기본적인 설계개념 외에 실험과 해석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RC 및 프리스트레스트 보와 슬래브의 화재강도별 단면 형상을 제안하고 있다.

(1) 일반 설계 규칙

◦ 화재발생시 화재하중에 대한 저항강도의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Ed,fi / Rd,fi ≤ 1,0

여기서, Ed,fi: 화재하에서의 설계값

Rd,fi: 화재상황하에서의 설계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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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공칭 피복두께 c 및 화재노출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철근까지의 거리인 공칭

축거리 a

Eurocode의 경우로 ACI 216.1과 유사하게 내화강도별 최소 단면치수를 제시하고 있다. 두

기준의 차이점은 30, 60, 90, 120, 180 및 240분으로 내화성능시간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최

소폭과 주철근과의 피복두께의 조합을 통해 내화구조 단면치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

이다.

2.2.2.3 PIARC (2004) Fire and Smoke Control in Road Tunnels6)

터널 교통량 및 화물차량 화재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Elb Tunnel)는 다음과 같다.

- 분석 대상기간 : 2년

- 터널길이(램프포함) : 3.3km

- 통과 교통량 : 37,106 veh./year

- 화물차량 비율 : 15%

- 대상기간 중 승용차 화재 건수 : 13

- 대상기간 중 화물차량 화재 건수 : 9

6) PIARC (2004) “Fire and Smoke Control in Road Tunnels”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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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각국의 일반도로 터널화재 사고사례

표 2.5 각국의 고속도로 터널화재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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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도로화재위험도 피해사례

터널의 화재사고를 검토한 결과 발생화재의 대략적인 화재 에너지는 표 2.7과 같다.

표 2.7 터널 화재실험에 적용한 화재 에너지 비교

차량 종류 추정 화재 에너지(MJ) 비고

승용차 3,000-3,900 핀란드 화재 실험 적용

승용차(Private Car) 6,000

EUREKA화재 실험 적용

승용차(Plastic Car) 7,000

일반 버스 41,000

TIR 화재 하중 65,000

화물차 88,000

유조차 50m3 이상 1,500,000 네덜란드의 대형화재 가정 화재

터널 내화설계의 목적 중 터널 구조물 또는 재연설비(재연관리)의 목적에 따라 설계화재

의 다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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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터널화재의 설계 목적에 따른 화재의 특성

내화설계 목적 고려 화재 특성
터널구조물(Tunnel structures) 온도-시간(temperature-time curve)

재연설비(Ventilation)

Hear Release Rate (thermal power, MW) 또는 Smoke

Release Rate (flow at the temperature of hot smoke,

m3/sec)

그림 2.9는 PIARC 보고서(Fire and Smoke Control in Road Tunnels, 1999)의 실제 화재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이며, 온도의 영향이 터널의 입구부에서 6m/sec로 공기가 유입될 경

우, 터널의 출구부 방향으로 약 100m 지점까지 천정의 온도가 고려할 수준인 약 400℃ 수

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기준에 의하면 50m3 이상의 대형 유조차의 경우,

온도가 약 1,4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만약 터널의 출입차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형 화재의 경우, 더 높은 온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

로 터널의 천정과 벽체는 특정 터널구조물과 화재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최고 온도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 2.9 화재 실험 결과 터널 내부의 온도 측정 결과-횡단면(Fire and smoke control in

road tunnels, PIARC Committee on Road Tunnels repor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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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화재 실험 결과 터널 내부의 온도 측정 결과-종단면(Fire and smoke control in

road tunnels, PIARC Committee on Road Tunnels report, 1999)

실제 중차량의 화재강도는 120MW까지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작용하는 최대

thermal power는 차량의 종류, 위험물의 종류, 연소속도 및 재연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유조차의 경우에는 차량에서 나오는 유량의 속도와 배수되는 속도 등에도 영향을 받고 아래

의 표와 같이 최악의 경우에는 245MW까지 검토할 수 있다.

그림 2.11 터널 내부의 배출변화에 따른 최대 설계화재강도의 비교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침매터널의 경우, 300MW 수준을 고려하고 프랑스의 기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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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를 고려할 경우, 화재강도를 200MW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터널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재료가 화재와 부적절하게 반응할 경우, 매우 나쁜 결과

가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이자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연소되는 재료로 인한 화재

의 이동이다. 재료의 연소로 인하여 화재로부터 발생하는 열(온도)가 상승하는 경우와 재료

의 연소가 화재를 이동시키거나 열(온도)의 발생이 적다하더라도, 매우 위험한 연기를 발생

시키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터널 구조물을 전체적으로 지지하고 터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

용되는 건설 재료로써 약 400℃ 이상에서 구조물의 강도감소 발생하고, 일반 강도 철근을

사용한 경우, 피복의 두께를 일반적으로 두껍게 설계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강도 철근을

사용할 경우, 피복의 두께를 얇게 설계 및 시공, 이는 내화성능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PSC구조의 경우 강선덕트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므로 표면으로부터 화재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2.2.4 Guidelines for Structural Fire Resistance of Road Tunnels (ITA

2017)7)

이 지침에서는 화재원인 차량의 종류를 표 2.9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9 터널화재 관련 차량의 종류에 따른 등급

Classification Type of Vehicle
Category 1 Cars only no Heavy goods vehicles (HGV)
Category 2 Heavy Lorries (HGV)
Category 3 Petrol Tankers

그리고 도로터널 구조물의 내화설계기준을 표 2.10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7) ITA (2017) “ Guidelines for Structural Fire Protection for Road Tunnels”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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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도로터널 구조물의 내화설계기준

(Note)

(ii) 인적 안전은 기준이 아니며 내화성(진행적 붕괴 방지 제외)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목

표(자산 보호, 화재 시 제한된 비용 등)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

• 대부분의 경우 ISO 60분

(iii) 안전은 기준이 아니며 내화성을 요구하지 않는다(진행적 붕괴 방지 제외). 다른 목적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 재산의 보호(건물 아래 터널 위치 등) 또는 도로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강일

경우 RWS/HCinc 120분

• 대부분의 경우 ISO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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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도로터널 화재위험도 분석

3.1 도로터널 화재사고 분석8)

3.1.1 고속도로 화재사고 분석

대형차(유조차 등)나 폭발물 탑재차량 등과 같이 화재위험에 대한 위험물질이 다양해지고

도로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의 대형화와 차량의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한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사고에 따른 원인별 분류 및 화재발생 비율은 그림 3.1 및 3.2

와 같다.

그림 3.1 화재사고 원인별 분류 그림 3.2 차종별 화재발생 빈도 및 비율

가. 화재사고에 따른 화재유형 및 원인 분석(고속도로 사고현황 분석)

- 고속도로에서의 화재사고의 원인 중 70% 수준은 엔진과열 및 브레이크, 타이어 등 차량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았음.

- 운전자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차량고장 등의 이유가 약 10%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 즉 화

재사고의 상당부분은 차량의 결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운전자의 부주의 (주시태만 및 졸음 등)의 원인도 상당한 수준임.

8) 심재원 등(2018) “차량화재에 대한 터널ž교량의 내화방안 및 내폭특성 연구”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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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사고 발생 이후, 화재사고가 발생한 차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 사고

- 2015년 까지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 후 화재사고 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화재가 확산된 경

우가 급격히 증가함. 하지만 2016년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함.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안

전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기대됨.

표 3.1 연도별 화재사고 원인 분석결과

화재사고원인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299건 총 258건 총 274건 총 271건 총 260건

운전자 부주의

(주시태만)
40 13.4% 8 3.1% 9 3.3% 15 5.5% 24 9.2%

운전자 부주의

(졸음)
7 2.3% 11 4.3% 15 5.5% 11 4.1% 1 0.4%

운전자 부주의

(운전미숙)
18 6.0% 25 9.7% 19 6.9% 16 5.9% 17 6.5%

운전자 부주의

(차량고장)
59 19.7% 19 7.4% 5 1.8% 4 1.5% 29 11.2%

자체 화재

(엔진 과열)
116 38.8% 116 45.0% 152 55.5% 127 46.9% 131 50.4%

자체 화재

(타이어 등

기타)

21 7.0% 61 23.6% 63 23.0% 80 29.5% 37 14.2%

외부 화원 침입 13 4.3% 4 1.6% 4 1.5% 11 4.1% 6 2.3%
지장물 충돌 0 0.0% 4 1.6% 2 0.7% 4 1.5% 0 0.0%
시설물 충돌 20 6.7% 2 0.8% 4 1.5% 2 0.7% 10 3.8%
기타 5 1.7% 8 3.1% 1 0.4% 1 0.4% 5 1.9%

표 3.2 화재사고 발생 이후 추가사고 분석결과

연고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추가사고 발생건수 0 9 23 33 1
차량 사고 0 3 14 18 1

인명 사고 (사망) 0 1 1 8 0
인명 사고(비사망) 0 0 0 0 0
시설물 피해 0 5 8 7 0

다. 화재의 원인이 위험물 운반차량인 경우 사고발생 현황

- 화재사고의 발생 건수 중, 위험물의 운반으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은 약 5% 미만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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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됨. 하지만 지역적 산업특성에 따라 위험물 운반차량의 빈도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을 추후 검토할 필요 있음.

표 3.3 화재사고 차종 중 위험물 운반차량 분석결과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사고 10361 9704 9900 9408 9220
총 화재사고 299 258 274 271 260

위험물 운반 차량

야기 화재사고
11 5 2 4 1

표 3.4 차종별 상세정의

화재 원인 차종
종

별
차종 정의

교통량

분석자료

차종

구분
승용차,

소형버스
1

16인승 미만의 여객 수송용 차량,

미니 트럭 등 2축 1단위 차량
소형차

버스 2
16인승 이상의 여객 수송용 버스 형식으로 2축 1단위

차량
대형차

소형화물

차

A 3
화물 수송용 트럭으로 2축(6륜)의 최대 적재량 1~2.5톤

미만의1단위 차량
소형차

B 4
화물 수송용 트럭으로 2축의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의

1단위 차량
중형화물

차

A 5 화물 수송용 트럭으로 3축 1단위 차량
중형차B 6 화물 수송용 트럭 형식으로 4축 1단위 차량

C 7 화물 수송용 트럭 형식으로 5축 1단위 차량

대형화물

차

A 8
화물 수송용 세미 트레일러 형식으로 4축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대형차

B 9
화물 수송용 풀 트레일러 형식으로 4축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C 10
화물 수송용 세미 트레일러 형식으로 5축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D 11
화물 수송용 풀 트레일러 형식으로 5축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E 12
화물 수송용 세미 트레일러 형식으로 6축이상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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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통량 대비 화재사고 건수 분석

- 차량의 종류를 소형, 중형 및 대형으로 구분하여 교통량에 따른 화재사고 건수 분석결과,

승용차와 소형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차량의 교통량이 약 85% 수준이며, 화재사고 건수

는 소형차량이 약 75% 수준임.

- 전체차량 대비 차종별 화재사고 건수의 분석 결과와 달리 해당차종별 화재사고 건수 분석

결과, 중형화물차의 화재사고 건수가 크게 증가함.

- 해당 차종 교통량 1백만대 대비 노선 100km당 각 차종별 화재사고 (건/백만대·100km) 분

석결과, 중형차량의 경우가 약 9.0건/백만대·100km으로 소형 2.1건/백만대·100km 및 대형

차량 2.7건/백만대·100km에 비하여 상당히 높음.

표 3.5 각 연도별(2012~2016년) 교통량 및 화재사고 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

교통량 (대)

차종별

교통량

소형 1,873,960 1,976,915 2,051,805 2,182,070 2,275,565 2,072,063

중형 90,419 88,781 84,294 83,214 79,314 85,204

대형 257,344 275,782 285,323 302,234 316,355 287,408

총교통량　 2,221,723 2,341,478 2,421,422 2,567,518 2,671,234 2,444,675

화재사고 (건)

소형 207 182 189 196 200 195

중형 28 37 36 47 24 34

대형 38 36 44 27 30 35

총 교통량 1백만대 대비 각 차종별 화재사고 (건/백만대)

소형 93.2 77.7 78.1 76.3 74.9 80

중형 12.6 15.8 14.9 18.3 9.0 14

대형 17.1 15.4 18.2 10.5 11.2 14

해당 차종 교통량 1백만대 대비 각 차종별 화재사고 (건/백만대)

소형 110.5 92.1 92.1 89.8 87.9 94

중형 309.7 416.8 427.1 564.8 302.6 404

대형 147.7 130.5 154.2 89.3 94.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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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차량 종류별 교통량 및 노선(100km) 대비 화재사고 건수 분석결과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

교통량 (대)

차종별

교통량

소형 1,873,960 1,976,915 2,051,805 2,182,070 2,275,565 2,072,063

중형 90,419 88,781 84,294 83,214 79,314 85,204

대형 257,344 275,782 285,323 302,234 316,355 287,408

총교통량　 2,221,723 2,341,478 2,421,422 2,567,518 2,671,234 2,444,675

고속도로 노선 100km당 화재사고 (건/100km)

소형 4.60 4.04 4.20 4.36 4.44 4.3

중형 0.62 0.82 0.80 1.04 0.53 0.8

대형 0.84 0.80 0.98 0.60 0.67 0.8

총 교통량 1백만대 대비 노선 100km당 각 차종별 화재사고 (건/백만대·100km)

소형 2.07 1.73 1.73 1.70 1.66 1.8

중형 0.28 0.35 0.33 0.41 0.20 0.3

대형 0.38 0.34 0.40 0.23 0.25 0.3

해당 차종 교통량 1백만대 대비 노선 100km당 각 차종별 화재사고 (건/백만대·100km)

소형 2.45 2.05 2.05 2.00 1.95 2.1

중형 6.88 9.26 9.49 12.55 6.72 9.0

대형 3.28 2.90 3.43 1.99 2.11 2.7

터널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럭, 유조차나 폭발물 탑재차량 등 위험물이 다양해지고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의 대형화와 터널 내 차량의 고장 및 사고로 인한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증가

하고 있다(정대균, 2019). 또한 터널은 공간 특성상 어둡고 환기가 곤란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연기에 의한 질식의 위험이 상존하며,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기

관 또는 관리기관과의 연락이 어렵고 터널 내부에서도 상호 정보 교환이 곤란하다. 따라서

위급상황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유조차 등의 위험물 운반차량의 사고로 이

어질 때 그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정대균, 2019). 터널에서 발생하는 화

재는 터널의 길이, 교통량, 속도 그리고 종방향 구배 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주요 발생 원

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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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장치 문제 (대부분이 소형승용차에서 발생)

- 브레이크 과열 (유조차 화재의 약 60-70%가 이로 인하여 발생)

- 기타 차량 화재를 유발하는 손상

훨씬 낮은 빈도로 다음의 이유로 터널의 화재가 발생한다.

- 차량충돌사고

- 터널장비의 결함

- 터널 유지관리 업무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는 그 종류별로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며 화재발생 항목

또한 그 범주가 크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3.3은 소방방재청의 2016~2020년까지 5년간 전국

화재발생 추이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차량의 경우, 한 해당 약 4,400건 수준으로 약 11% 수

준이다.

그림 3.3 최근 5년간 연도별 총 화재발생건수 및 차량 화재발생 건수(소방방재청, 2021)

표 3.7은 도로터널 방재ž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 2021)에 나타나 있는 사고발

생률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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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승용차 버스 화물차 계

화재발생건수

(건/년)

2009 1,940 386 1,391 3,717
2010 1,849 389 1,386 3,624
2011 1,787 355 1,379 3,521
2012 1,739 351 1,392 3,482
2013 1,622 320 1,374 3,316
2014 1,477 300 1,401 3,178
2015 1,539 268 1,485 3,292
2016 1,529 281 1,415 3,225

2014년(5년간) 8,937 1,801 6,922 17,660
2017년(5년간) 7,906 1,520 7,067 16,493

주행거리계

(106Vehžkm)

2009 186,325 24,213 57,644 268,182
2010 184,631 22,741 58,647 266,019
2011 183,853 21,882 55,895 261,630
2012 194,705 18,355 59,628 272,688
2013 194,281 21,564 61,570 277,415
2014 205,518 20,737 60,472 286,727
2015 212,721 19,818 62,372 294,911
2016 224,024 19,857 63,688 307,569

2014년(5년간) 943,795 109,755 293,438 1,346,988
2017년(5년간) 1,031,249 100,331 307,784 1,439,364

차종별

사고발생률

(건/억kmžVeh)

2009 1.04 1.53 2.41 1.38
2010 1.00 1.71 2.36 1.36
2011 0.97 1.63 2.47 1.35
2012 0.89 1.91 2.33 1.28
2013 0.83 1.48 2.23 1.20
2014 0.72 1.45 2.32 1.11
2015 0.72 1.35 2.38 1.12
2016 0.68 1.42 2.22 1.05

2014년(5년간) 0.95 1.64 2.36 1.31
2017년(5년간) 0.77 1.52 2.30 1.15

표 3.7 사고발생률(도로터널 방재ž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1))

3.1.2 고속도로 화재사고의 확률밀도함수 분석9)

2007년부터 2017년도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하였다.

사고자료는 한국도로공사의 화재 사고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활용하였으며, 발생한 차량의

9) 심재원 등(2018) “차량화재에 대한 터널ž교량의 내화방안 및 내폭특성 연구” 내용 참고



- 31 -

종류를 표 3.8과 같이 총 5종으로 분류하여 구분하였고 이에 따른 각 차종분류 별 화재강도

를 함께 가정하였다.

표 3.8 화재사고조사 차량분류 및 화재강도

구 분 대 상 차 량 화물차 예시 화재강도

1종

경차 및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승용, 16인이하 승합,

2.5톤미만 화물)

5MW

2종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17~32인 승합,

2.5톤~5.5톤 미만 화물)

15MW

3종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33인이상

승합, 5.5톤~10톤 미만 화물)

25MW

4종
3축 대형화물차

(10톤~20톤 미만 화물)
50MW

5종
4축 이상 특수화물차

(20톤이상 화물)
100MW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각 차종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화재강도 자료를 활용

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이동 지수분포로 모델링하였고 확률밀도 함수 및 누적분

포함수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표 3.9는 각 화재강도별 대표값과 이에 따른 표

본확률과 모델확률을 나타내고, 그림 3.4는 확률밀도를 도식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식 3.1>

및 <식 3.2>는 확률밀도함수 및 누적분포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확률밀도함수   


 

≥ 
 

<식 3.1>

누적분포함수    


 

≥ 
 

<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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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화재강도별 확률분포

대푯값 구간 하한 구간 상한 빈도 표본확률 모델확률
20 5 35 2745 0.791 0.755
50 35 65 349 0.101 0.185
80 65 95 2 0.001 0.045
110 95 125 369 0.106 0.011
140 125 155 0 0.000 0.003
170 155 185 0 0.000 0.001
200 185 215 4 0.001 0.000

그림 3.4 화재강도별 확률밀도

3.2 고속도로 화재 위험물 수송차량 운송 특성10)

3.2.1 국내 화재 위험물질 수송 현황

3.2.1.1 수단별 현황

국내 화물의 약 90% 이상은 도로를 이용하여 수송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상 국토면적

이 넓은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 달리 철도, 해운, 항공 등의 기타 수단에 비하여 도로를

10) 최윤혁 등(2018)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리방안 연구”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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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화물수송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최윤혁 등, 2018). 2013년 기준 국내 도로 물동량은

1,546,406천 톤으로 2012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나 국내 전체 물동량 1,704,342천 톤과 비교

하여, 약 90.7%의 비중으로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최윤혁 등, 2018). 위험물질

수송에 대한 정확한 수단별 물동량 통계는 집계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물질의 상당부분을 차

지하는 석유제품의 경우, 국내 수송수단별 분담률이 도로 46%, 항만 28%, 송유관 24%, 철

도 2%로 집계되어 국내에서는 도로를 이용한 석유 수송 비율이 타 교통수단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최윤혁 등, 2018).

3.2.1.2 지역별 현황

2015년 기준 전국의 위험물질 수송차량(탱크로리)은 총 27,69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경기도가 5,765대로 가장 많고 경북, 경남이 각각 2,836대, 2,722대, 전남 2,668대, 충남

2,163대 순으로 많다(최윤혁 등, 2018).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위험물질 수송차량 뿐만 아

니라 위험물질제조소 등이 총 23,111개로 전국의 약 20%가 위치해 있으며, 가장 밀도가 높

아 화학물질 사고발생위험이 타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최윤혁 등, 2018). 국

내 시·도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중 대규모 화학단지가 입지한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

기도, 충청남도, 울산 등 총 5개 지역에서 전체 유해화학물질 이동량의 75.8%를 차지하고

있다(최윤혁 등, 2018). 2014년 기준 시·도별 화학물질 이동량은 경상북도 244,926톤, 전라남

도 170,727톤, 경기도 120,744톤이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2013년 72,894톤에서 2014년 약

170,727톤으로 약 100,000톤의 이동량이 증가하였다(최윤혁 등, 2018). 경상북도 내에서는 포

항시가 190,000톤의 유해화학물질 이동하였고, 이는 경상북도 전체 이동량의 약 77.6%를 차

지한다(최윤혁 등, 2018).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이동량 중 안산시 32,381톤, 화성시 27,776톤,

이천시 21,657톤, 시흥시 12,040톤, 평택시 8,861톤, 용인시 7,909톤 순이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광양시에 155,092톤(90.8%)의 유해화학물질 이동량이 집중되고 있다(최윤혁 등, 2018).

3.2.2 고속도로 화재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현황 분석

3.2.2.1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현황

그림 3.5는 고속도로 사고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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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총 46,868건으로 연평균 9,373.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최윤혁 등, 2018). 이중 화물차량

의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33.9% 수준인 14,839건 발생했으며,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사고

는 79건 발생했다(최윤혁 등, 2018).

그림 3.5 2011-2015년 고속도로 사고건수 및 분류

위험물질 운반차량 사고의 경우 차량결함과 과속이 주요사고 원인으로 나타났다(최윤혁

등, 2018). 차량결함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각각 13건 발생했다. 위험물질 수송차량은 졸

음으로 인한 사고가 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 4건 발생했다(최윤혁 등, 2018). 그림 3.6은 차량사고의 주요사고 원인 비교 (과속, 졸음,

차량결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물질 수송차량사고는 다른 차종에 비해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혁 등, 2018).

그림 3.6 차량사고의 주요사고 원인 비교 (과속, 졸음, 차량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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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은 차량사고의 주요사고 원인을 비교하고 있다.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차량결함으

로 인한 주요 사고원인은 타이어파손이며, 11건 발생했다(최윤혁 등, 2018). 다음으로 운반용

기 및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 적재함파손이 4건 발생했다. 운반용기 및 탱크로리 파손의 경

우 4건 모두 위험물질 유출로 이어졌다(최윤혁 등, 2018).

그림 3.7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차량결함 사고 유형

3.2.2.2 피해유형별 사고현황

표 3.10은 고속도로 피해유형별 사고형황을 정리하고 있다. 화물차량은 화물을 적재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최윤혁 등, 2018). 이러

한 피해의 유형을 일반사고, 화재사고, 유출사고로 구분하으며, 일반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

를 의미하며, 화재사고는 차량이나 수송화물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정의했다(최윤혁 등,

2018). 수송화물이 차량이나 운반용기에서 이탈하여 지면으로 낙하하는 경우는 유출사고라

고 정의했다(최윤혁 등, 2018). 피해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봤을 때 위험물질 수송차량은

일반화물차량에 비해 유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혁 등, 2018). 표 3.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화물차량의 유출사고는 일반화물차량사고에 5.5%에 해당하는 822

건 발생했으나 위험물질 운반차량은 82.5%에 해당하는 52건, 위험물질 수송차량은 62.5%에

해당하는 1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혁 등, 2018). 그림 3.8은 고속도로 화물차량

피해유형별 심각도를 나타내고 있다(최윤혁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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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고속도로 피해유형별 사고현황(최윤혁 등, 2018)

차종 일반사고 화재사고 유출사고 화재+유출사고 합계

승용차량
28,438 557 0 0 28,995
98.1% 1.9% - - 100.0%

건/천대(승용) 182.2 3.6 0.0 0.0 185.7

승합차량
2,392 115 0 0 2,507
95.4% 4.6% - - 100.0%

건/천대(승합) 285.4 12.7 0.0 0.0 299.2

일반화물차량
13,235 775 822 6 14,838
89.2% 5.2% 5.5% 0.1% 100.0%

건/천대(일반화물) 221.7 13.0 13.8 0.1 248.6

위험물질

수송차량

위험물질

운반차량

1 7 52 3 63

1.6% 11.1% 82.5% 4.8% 100.0%

위험물질

수송차량

5 0 10 1 16

31.3% - 62.5% 6.3% 100.0%

건/천대(위험물질) 1.5 1.8 15.8 0.3 19.9

기타
421 28 0 0 449
93.8% 6.2% - - 100.0%

합계
44,492 1,482 884 10 46,868
94.9% 3.2% 1.9% 0.1% 100.0%

그림 3.8 고속도로 화물차량 피해유형별 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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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량적 화재위험도(안) 분석11)

도로터널의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함으로서 터널의 내화수준, 방재시설의

설치 또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도로터널의 내화 및 방재시설에

대한 성능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터널의 위험은 추돌

및 충돌 등 일반사고, 붕괴, 수해, 화재 등 다양한 사고를 포함하나 정량적 위험도 평가는

화재사고에 한하여 실시한다. 도로터널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는 시나리오별 사상자수

(fatalities) 및 해당 사상자가 발생하는 누적빈도(frequency)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사망자

-누적빈도 선도(F/N curve)를 그래프 화하여 이를 사회적 위험도(Societal Risk) 기준과 비

교함으로서 내화 및 방재시설의 규모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3.3.1 정량적 위험도 평가절차(안)

(1) 도로터널의 위험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는 화재발생 시나리오의 작성 및 시

나리오별 사고발생률의 산정, 화재해석, 차량정체 및 대피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

치는 영향의 정량화, 사상자수의 추정, 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위험 수준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2) 정량적 위험도 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하며, 각각에 대해서 명확

한 근거 및 결과를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화재사고 시나리오의 작성

(나) 화재해석

(다) 대피해석

(라) 사상자수의 추정

(마) 사상자수에 따른 누적빈도 선도

(바) 사회적 위험도평가 기준에 의한 위험도 평가

(3) 화재발생 시나리오 작성기준

(가) 도로터널에서의 화재사고 발생률(건/106 Veh·km)은 국가 통계자료나 관계기관의 통

11) 국토교통부(2021) “도로터널 방재ž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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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료를 인용하여 산정하며, 최근 5년간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나) 도로터널 화재 시 사고의 영향은 차량 및 적재물에 따른 화재강도에 영향을 받으므

로 화재발생 차종을 승용차, 버스 및 화물차량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사고발생

률을 산정하여 작성한다.

(다) 승용차의 화재강도는 5MW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화재 및 2대 연속 화재

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라) 버스 및 화물차량은 화재강도(20, 30 및 100MW)별로 재분류하며 화재확대확률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마) 화재 시 교통상황은 제연팬 운전 및 화재에 따른 대피자의 분포 및 대피특성, 피해

정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통량 분석을 통해 정체정도를 확률로 분석하여

적용한다.

(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 운전의 성공/실패를 고려하며, 성공/실패

확률은 기술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를

적용한다.

(사)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 및 화재위치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아)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는 Fault Tree 기법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반영할 수 있으며,

소화설비의 성공/실패 확률은 기술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신

뢰성을 확보한 자료를 적용한다.

(자) 화재 시 자연풍의 크기 및 방향은 터널 내 풍속에 영향을 미쳐 사고결과에 큰 영향

을 미치므로 자연풍의 방향 및 크기를 고려하여 화재시나리오를 작성한다.

(4) 화재해석 일반사항

(가) 시나리오별 화재해석 결과는 사상자수 추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술적ㆍ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신뢰성을 확보한 기술 자료를 적용한다.

(나) 화재해석은 온도 및 연소생성물에 대해서 수행하며,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유해가스

의 종류는 위험도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소이론에 근거하여 정한다.

(다) 화재강도에 따른 연소생성물의 발생량은 화재 해석 툴에 따라서 상이한 입력 데이

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값을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대피해석 일반사항

(가) 대피해석을 위해서는 화재로 인한 정체차량의 정체길이, 정체차량 수, 차두간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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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체 특성의 분석 및 차량정체로 인한 터널 내 대피자 수의 산정이 필요하며,

다음 항과 같이 반영한다.

(나) 터널 내 진입 차량 수는 화재 발생 3분 이내에 차량의 진입이 차단되는 것으로 하

여 산정한다.

(다) 정체길이 산정의 경우, 정체 시 차량밀도는 150~165pcu/km·lane, 차종별 혼입률은

목표 연도의 일평균교통량의 구성비를 적용하며, 차종별 차량의 길이는 도로설계기

준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라) 대피시간은 감지시간, 반응/결정시간, 안전지역으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감지시간

및 반응/결정시간은 터널에 설치되는 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의 성능 또는 신속성

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 대피자의 이동속도(walking speed)는 대피자 밀도, 전방 대피자와의 거리, 가시거리

에 의한 보행속도의 저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사상자수의 추정을 위한 일반사항

(가) 대피자가 열환경 및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이들로부터 받는 인체의 영향 정도는 유

해가스에 대한 유효 복용 분량(Fractional Effective Dose)에 의한 평가기법 및 유효

안전 피난시간과 필요 안전 피난시간에 대한 분석기법 등 통계적인 기법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다.

(나) 유효 복용 분량이 소정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상자로 판정하며, 화재영향의 경

중에 따라서 등가사망자수로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3.3.2 위험의 평가 기준(안)

(1) F/N 선도(추정사상자수-사고발생빈도 선도)

(가) 추정사상자수와 추정사상자수 이상이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사고발생 누적

빈도)를 각각 로그좌표계의 x축과 y축에 표시한 것으로 추정사상자수-사고발생누적

빈도 선도(Frequency(F)/Fatalities(N))라 한다.

(나) 정량적 위험도는 각 시나리오별로 사상자수를 추정하여 추정사상자수와 사고발생

누적빈도를 분석하고 이를 사회적 위험도(societal risk) 평가 기준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여부를 판정한다.



- 40 -

(2) 위험도 평가기준

(가)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는 총체적 위험도와 사상자수-사고발생 누적빈도(F/N) 선도

에 의한다.

(나) 총체적 위험도는 시나리오별 사고발생 확률과 사망자 수의 곱을 구하고 이를 누적

한 결과로 나타낸다.

(다) 사회적 위험도의 평가는 ALARP (As Low As Reasonable Practicable) 영역의

High Level 기준을 N=10, F=10-4으로 Low Level 기준을 N=10, F=10-6으로 할 것

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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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화재위험도 및 내화수준별 도로터널 내화설계

4.1 도로터널 내화지침(국토교통부, 2021) 분석

4.1.1 도로터널 내화지침 해설서(안)

도로터널 내화 지침 해설서(안) 참고

4.2 내화수준별 도로터널 내화설계

터널의 내화는 교통량, 터널유형 및 유지관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관기관이

소화 및 구조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손상을 최

소화하여 막대한 재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는 시골과 같이 교통량이 적어

교통 혼잡비용이 현저히 낮아 복구비용이 적은 경우는 내화수준을 낮추거나 내화 자체를 회

피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교통량이 많아 교통 차단에 따른 막대한 교통 혼잡비용이 발생하

는 경우, 복구보다는 내화에 치중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다. 또한 NATM 터널의 무근 라

이닝 구간과는 달리 쉴드 TBM 터널의 콘크리트 세그먼트나 싱글 쉘의 경우는 라이닝 자체

지보라는 터널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반드시 내화가 적용되어야 한다.

NATM 공법을 적용한 터널에서는 표준지보패턴도에 따라 암반등급이 Ⅳ등급(지반등급

RMR 30 이하) 및 Ⅴ등급 판정을 받은 구간이나 갱구부 구간에서의 콘크리트 라이닝에 철

근보강을 적용한 구간에 대하여 소형차 전용 터널인 경우 KS 1시간 내화시험을 적용 할 수

있으며, 대형차(유조차 등) 등 일반 터널에서는 KS 2시간 또는 RWS/HCinc 2시간 내화시험

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개착식 공법, 쉴드 공법, TBM 공법 등에 대해서도 소형차 전용

터널인 경우 KS 1시간 내화시험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형차(유조차 등) 등 일반 터널에서

는 KS 2시간 또는 RWS/HCinc 2시간 내화시험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인 안전성 확

보가 화재 후 유지보수 절차나 비용보다 심각하게 비싸고 어려운 경우 내화처리의 생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재시설, 대피소, 비상구, 터널 연결부(joint), 풍도슬래브(airduct slab) 등의 부대시설물의



- 42 -

경우 화재사고 시 사고의 영향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화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침매터널 등의 연결부, 횡류식 터널환기 시스템에 적용되는 풍도슬래브의 경우 별도의

내화성능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참고로, 표 4.1과 같이 ITA (Structural Fire

Protection for Road Tunnels, 2017)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표 4.1 터널 부대시설물에 대한 내화수준 권고사항(ITA, 2017)

차량유형 Air Ducts주1)

Emergency

exits to open

air

Emergency

exits to other

tube

Shelters주2)

소형차 KS 1시간 KS 0.5시간 KS 1시간 KS 1시간
대형차

(유조차 등)
KS 2시간 KS 0.5시간

RWS/

HCinc 2시간

RWS/

HCinc 2시간주3)

주1) 횡방향 환기의 경우

주2) 대피소는 야외와 연결된 경우

주3) 가연성 물질을 운반하는 대형차의 교통량이 매우 많고, 대피소에서 2시간 이내에 대피할 수 없는 경우 더

긴 화재지속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며 터널관리 주체나 설계자는 주변 여건을 통

해 그 위험도를 고려하여 화재로부터 터널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내화 적용여부를 검토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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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화재위험도 및 내화수준별 도로터널 내화 시공절차

개발

5.1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안)12)

5.1.1 상태평가 기준

가. 일반

(1)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터널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종류는 표 5.1과 같다. 터널 부대시설 중에서 시설물의 중

요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본선 구조물에 부분적으로 확폭 또는 접속된 별도 공간인 비상주

차대, 대피소/변압기굴, 덕트 슬래브, 배전실/통신실/기재갱 등은 상태평가 시 기본시설에 포

함하여 평가한다.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큰 연직갱/경사갱, 환기구, 피난연락갱, 연결터

널 등은 별도평가 후 부대시설 가중치를 적용하여 시설물을 평가한다.

상태평가 대상구간에 무근콘크리트 라이닝과 철근콘크리트 라이닝 또는 개착 터널과

NATM 터널 구간이 교호하여 시공된 경우 각각 평가 후 각 길이를 환산한 가중치를 적용

한 가중산술평균 방법으로 평가한다.

표 5.1 터널의 기본 시설물과 부대 시설물의 종류

기본 시설물 부대 시설물

본선라이닝 연직갱 및 경사갱

갱문 환기구

개착터널 피난연락갱

지하차도 연결터널(환기시설)

지하정거장 갱구부옹벽

12)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201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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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태평가 항목

터널의 상태평가는 라이닝 상태평가와 터널주변 상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상태평가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5.2 터널 상태평가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터널상태

평 가

라이닝 상태

- 균열

- 누수

- 파손 및 손상

- 재질열화(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재료분리, 철근노출,

탄산화, 염화물)

터널주변

상태

- 배수상태

- 지반상태

- 갱문상태

- 공동구상태

- 특수조건 : 도심지 토사터널, 전력구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추가점수 부여)

나. 기본시설 결함지수 산정기준

(1) 터널별 결함지수 산정기준

터널 시설물 분류에 따른 터널별 상태평가를 위한 결함점수와 결함지수 산출방법은 다음

과 같다. 여기서, 라이닝 결함지수(f)는 터널 주변 항목점수를 제외한 라이닝만의 결함점수

인 총점 36점(조적식 : 26점, 무근콘크리트 : 27점)으로 계산되며, 터널 결함지수(F)는 라이

닝의 결함점수 및 터널주변 결함점수를 모두 합한 총점 43점(조적식 : 33점, 무근콘크리트 :

34점, 지하차도 등 : 42점)으로 계산하여 상태평가 결과를 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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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래식 터널(조적식 라이닝)

표 5.3 재래식 터널(조적식 라이닝)

평가기준 a b c d e
0≦f<0.15 0.15≦f<0.30 0.30≦f<0.55 0.55≦f<0.75 0.75≦f

라

이

닝

줄눈균열 0~2 3~5 6~8 9~11 12~13
누 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질

열화

박 리 0 0 1 1 1
층분리

및 박락
0 0 1 2 3

백 태 0 0 1 1 1
터

널

주

변

배수상태 오 염 됨 : 1
배수불량 또는 막힘 : 2

지반상태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영향범위 내 : 2~3
영향범위 외 : 1

갱문상태 손 상 : 0.5~1
공동구상태 덮개파손 및 오염됨 : 0.5

이물질 퇴적 및 침수 : 1

특수조건
도심지 토사 터널, 전력구 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에서 낙수 및 동결위험 (추가점수) : 1~3
라이닝 결함지수(f) =

∑결함점수 , 터널 결함지수(F) =
∑결함점수

(나) 재래식 터널(무근콘크리트 라이닝)

표 5.4 재래식터널(무근콘크리트 라이닝)

평가기준 a b c d e
0≦f<0.15 0.15≦f<.30 0.30≦f<0.55 0.55≦f<0.75 0.75≦f

라

이

닝

줄눈균열 0~2 3~5 6~8 9~11 12~13
누 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질

열화

박 리 0 0 1 1 1
층분리

및 박락
0 0 1 2 3

백 태 0 0 1 1 1
터

널

주

변

배수상태 오 염 됨 : 1
배수불량 또는 막힘 : 2

지반상태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영향범위 내 : 2~3
영향범위 외 : 1

갱문상태 손 상 : 0.5~1
공동구상태 덮개파손 및 오염됨 : 0.5

이물질 퇴적 및 침수 : 1

특수조건
도심지 토사 터널, 전력구 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에서 낙수 및 동결위험 (추가점수) : 1~3
라이닝 결함지수(f) =

∑결함점수 , 터널 결함지수(F) =
∑결함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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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ATM 터널(무근콘크리트 라이닝)

표 5.5 NATM터널(무근콘크리트 라이닝)

평가기준 a b c d e
0≦f<0.15 0.15≦f<0.30 0.30≦f<0.55 0.55≦f<0.75 0.75≦f

라

이

닝

균 열 0~2 3~5 6~8 9~11 12~13
누 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질

열화

박 리 0 0 1 1 1
층분리

및 박락
0 0 1 2 3

백 태 0 0 1 1 1
재료분리 0 0 1 1 1

터

널

주

변

배수상태 오 염 됨 : 1
배수불량 또는 막힘 : 2

지반상태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영향범위 내 : 2~3
영향범위 외 : 1

갱문상태 손 상 : 0.5~1
공동구상태 덮개파손 및 오염됨 : 0.5

이물질 퇴적 및 침수 : 1

특수조건
도심지 토사 터널, 전력구 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에서 낙수 및 동결위험 (추가점수) : 1～3
라이닝 결함지수(f) =

∑결함점수 , 터널 결함지수(F) =
∑결함점수

(라) NATM 터널(철근콘크리트 라이닝)

표 5.6 NATM 터널(철근콘크리트 라이닝)

평가기준 a b c d e
0≦f<0.15 0.15≦f<0.30 0.30≦f<0.55 0.55≦f<0.75 0.75≦f

라

이

닝

균 열 0~2 3~5 6~8 9~11 12~13
누 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질

열화

박 리 0 0 1 1 1
층분리

및 박락
0 0 1 2 3

백 태 0 0 1 1 1
재료분리 0 0 1 1 1

터

널

주

변

배수상태 오 염 됨 : 1
배수불량 또는 막힘 : 2

지반상태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영향범위 내 : 2~3
영향범위 외 : 1

갱문상태 손 상 : 0.5~1
공동구상태 덮개파손 및 오염됨 : 0.5

이물질 퇴적 및 침수 : 1

특수조건
도심지 토사 터널, 전력구 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에서 낙수 및 동결위험 (추가점수) : 1~3
라이닝 결함지수(f) =

∑결함점수 , 터널 결함지수(F) =
∑결함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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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BM 터널(콘크리트 세그먼트 라이닝)

TBM (Tunnel Boring Machine) 터널은 소규모 굴착장비나 발파방법에 의하지 않고 굴착

에서 버럭처리까지 기계화·시스템화되어 있는 대규모 굴착기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open

TBM과 shield TBM으로 구분한다. 본 상태평가 기준은 콘크리트 세그먼트 라이닝이 설치

되는 TBM터널에 적용한다.

표 5.7 TBM 터널(콘크리트 세그먼트 라이닝)

평가기준 a b c d e
0≦f<0.15 0.15≦f<0.30 0.30≦f<0.55 0.55≦f<0.75 0.75≦f

라

이

닝

균 열 0~2 3~5 6~8 9~11 12~13
누 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질

열화

박 리 0 0 1 1 1
층분리 및

박락
0 0 1 2 3

백 태 0 0 1 1 1
재료분리 0 0 1 1 1
철근노출 0 1 2 3 4
탄 산 화 0 1 2 3 -
염 화 물 0 1 1 2 -

터

널

주

변

배수상태 오 염 됨 : 1
배수불량 또는 막힘 : 2

지반상태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영향범위 내 : 2~3
영향범위 외 : 1

갱문상태 손상 : 0.5~1
공동구상태 덮개파손 및 오염됨 : 0.5

이물질 퇴적 및 침수 : 1

특수조건
도심지 토사 터널, 전력구 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에서 낙수 및 동결위험 (추가점수) : 1~3
라이닝 결함지수(f) =

∑결함점수 , 터널 결함지수(F) =
∑결함점수

(바) 개착식 터널(BOX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개착식 터널에 대한 상태평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평가방법에 준하며, 본 상태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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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개착식 터널(BOX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평가기준 a b c d e
0≦f<0.15 0.15≦f<0.30 0.30≦f<0.55 0.55≦f<0.75 0.75≦f

라

이

닝

균 열 0~2 3~5 6~8 9~11 12~13
누 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질

열화

박 리 0 0 1 1 1
층분리

및 박락
0 0 1 2 3

백 태 0 0 1 1 1
재료분리 0 0 1 1 1
철근노출 0 1 2 3 4
탄 산 화 0 1 2 3 -
염 화 물 0 1 1 2 -

터

널

주

변

배수상태 오 염 됨 : 1
배수불량 또는 막힘 : 2

지반상태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영향범위 내 : 2~3
영향범위 외 : 1

갱문상태 손 상 : 0.5~1
공동구상태 덮개파손 및 오염됨 : 0.5

이물질 퇴적 및 침수 : 1

특수조건
도심지 토사 터널, 전력구 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에서 낙수 및 동결위험 (추가점수) : 1~3
라이닝 결함지수(f) =

∑결함점수 , 터널 결함지수(F) =
∑결함점수

다. 부대시설 결함지수 산정기준

(1) 터널 부대시설 분류

터널 부대시설 중에서 중요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별도평가 부대시설을 기능및 구조

물의 재질에 따라 분류하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부대시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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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대시설 상태평가 항목

터널 부대시설은 기본시설과 같이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태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평가항목은 표 5.9와 같다.

부대시설 중에 숏크리트, 록볼트 등으로 터널의 안전성이 확보되거나 지반이 견고하여 풍

화의 우려가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어 콘크리트 라이닝을 생략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현

장여건을 고려하여 상태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환기구 덮개의 경우 유지

관리 조사 항목 및 내용은 건축물 세부지침을 준용하며, 환기구 덮개의조사결과는 관리주체

의 유지관리방안 제시에 활용한다.

표 5.9 부대시설 상태평가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부대시설 상태평가

- 균 열

- 누 수

- 파손 및 손상

- 재질열화(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재료분리, 철근노출, 탄산화, 염

화물)

(3) 부대시설 가중치

부대시설 평가 결과를 기본시설을 포함한 전체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시설과 별도로 부대시설 결함점수에 따른 가중치를 정하였으며,

부대시설 평가 기준은 기존의 산정 개념과 유사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위상태에 비중을

두어 산정한다.

부대시설 가중치 적용은 기본시설 결함지수(F)에 부대시설 가중치(W)를 곱하여 전체 시

설물의 결함지수(F)를 산정하고,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시설물의 결함지수(F) = 기본시설 결함지수(F) × 부대시설 가중치(W) <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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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부대시설의 가중치

가중치(W) 1.0 1.00 1.02 1.05 1.10
부대시설

결함지수
0≦f<0.15 0.15≦f<0.30 0.30≦f<0.55 0.55≦f<0.75 0.75≦f

시설물

상태평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기능수행에

영향이 없으나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부재의 손상이

있으나

기본시설

기능수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

부재의 손상이

중대하여

기본시설에

영향을 주는

상태

기본시설의

기능수행에

문제를 일으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

부대시설의 상태평가는 개별 부대시설을 각각 평가한 후 산술평균하여 부대시설 결함지수

를 산정하고 부대시설 상태평가 결과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부대시설의 결함지수(f) = ∑(fn)/N <식 5.2>

여기서, fn : 개별 부대시설의 상태평가 결함지수

N : 개별 부대시설의 개수

부대시설 상태평가 결과 산정

- A등급(우수) : 터널 결함지수(f) 0.00≦f＜0.15

- B등급(양호) : 터널 결함지수(f) 0.15≦f＜0.30

- C등급(보통) : 터널 결함지수(f) 0.30≦f＜0.55

- D등급(미흡) : 터널 결함지수(f) 0.55≦f＜0.75

- E등급(불량) : 터널 결함지수(f) 0.75≦f

(4) 부대시설 결함지수 산정기준

터널 부대시설 구조물 분류에 따른 상태평가를 위한 결함점수와 결함지수 산출방법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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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근 콘크리트

표 5.11 무근 콘크리트

평가기준 a b c d e
0≦f<0.15 0.15≦f<0.30 0.30≦f<0.55 0.55≦f<0.75 0.75≦f

균 열 0~2 3~5 6~8 9~11 12~13
누 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 질

열 화

박 리 0 0 1 1 1
층분리 및

박락
0 0 1 2 3

백 태 0 0 1 1 1
재료분리 0 0 1 1 1

부대시설 결함지수(f) =
∑결함점수

(나) 철근 콘크리트

표 5.12 철근 콘크리트

평가기준 a b c d e
0≦f<0.15 0.15≦f<0.30 0.30≦f<0.55 0.55≦f<0.75 0.75≦f

균 열 0~2 3~5 6~8 9~11 12~13
누 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 질

열 화

박 리 0 0 1 1 1
층분리

및 박락
0 0 1 2 3

백 태 0 0 1 1 1
재료분리 0 0 1 1 1
철근노출 0 1 2 3 4
탄 산 화 0 1 2 3 -
염 화 물 0 1 1 2 -

부대시설 결함지수(f) =
∑결함점수

5.1.2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가. 기본시설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은 5단계로 세분하였고, 평가항목별 상태평가 기준은 터널 상태평가 결과와의 차

이를 두기 위하여 소문자 a, b, c, d, e로 표기한다.

세부 기준은 기존 국내 기준과 국외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실

무자들의 의견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상태평

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여러 개소에서 조사될 경우에는

하향 평가한다. 터널 라이닝의 상태평가 단위길이는 일반적으로 30m를 기준으로 한다.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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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단위길이는 터널 라이닝의 신축이음(약 20~30m)을 고려하여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

라 조정할 수 있다.

(1) 균열

표 5.13 균열

평가기준

구분
a b c d e

콘크리트

라이닝

무근(균열)
0.1mm

미만

0.1mm

이상

0.3mm

미만

0.3mm

이상

1.0mm

미만

1.0mm

이상

3.0mm

미만

3.0mm

이상

철근(균열)
0.1mm

미만

0.1mm

이상

0.3mm

미만

0.3mm

이상

0.5mm

미만

0.5mm

이상

0.7mm

미만

0.7mm

이상

개착터널 BOX(균열)
0.1mm

미만

0.1mm

이상

0.3mm

미만

0.3mm

이상

0.5mm

미만

0.5mm

이상

0.7mm

미만

0.7mm

이상

조적식

라이닝
줄눈균열 없음

아주

경미한

줄눈깨짐

벽돌 2개소

이하

벽돌 2~5

개소

벽돌 5개소

이상

주) 진행성 균열의 경우 상태평가 결과가 "d" 이하 또는 고정 균열의 경우 면적율 20% 이상으로 "e" 이면 2.1.4
절의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해설>

① 진행성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며 진행성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는 하향

조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관찰하도록 한다.

※ 진행성 여부의 판별은 주기적인 점검(정기정검) 결과를 활용해 판단한다.

② 균열형상은 종균열, 횡균열, 경사균열, 망상균열로 구분하며 횡균열을 제외한 균열은 평

가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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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균열이 다음 스판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 평가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조적 균열은 설계 오류로 인한 균열, 외부 하중에 의한 균열, 단면 및 철근량의 부족에

의한 균열 등이 있다. 콘크리트 구조의 구조적 균열은 콘크리트와 철근사이의 응력, 변형

률, 미끄러짐(slip), 부착응력 등에 따라 균열형성단계와 균열안정화 단계의 2단계로 형성

된다. 구조적 균열발생시 면적율에 관계없이 평가는 1단계 하향조정하고, “d” 이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를 통하여 과하중의 양상과 그 결과의 분석을 실시하도

록한다.

⑤ 조적식 라이닝의 경우 줄눈깨짐의 연속성 정도에 따라 평가는 하향 조정하도록 한다.

⑥ 보수ž보강부위는 기존의 균열폭과 길이의 변화, 새로운 균열 및 들뜸의 진행성 유무 등

을 주기적인 점검(정기정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⑦ 면적율이 20% 이하일 경우는 해당 상태평가 결과를 기재하고, 면적율 20% 이상과 구조

적균열 및 단차균열일 경우의 평가는 a→b, b→c, c→d, d→e, e→e로 하향 조정할 수 있

다.

- 균열의 발생면적은 균열길이당 0.25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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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수

표 5.14 누수

평가기준

누수
a b c d d

누 수

없음 스며 있음 떨어짐 흐름 분출

스며있음 떨어짐 흐름 분출

해 설

1) 누수 발생부위는 아치부와 측벽부, 노면으로 구분하며, 아치부에 누수

가 발생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평가는 하향 조정하도록 한

다.

2) 아치부에 발생된 누수가 얼어 고드름이 형성된 경우와 측벽부에 발생

된 누수 가 얼어서 건축한계를 초과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에는 평가는 하 향 조정하도록 한다.

3) 노면에 토사유출 또는 동결이 발생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될 경우에

는 평가 는 하향 조정하고, 그 원인을 정밀조사하도록 한다.

4) 누수가 배수공과 시공이음, 신축이음의 결함, 균열, 배면공동, 수맥 등

의 영 향으로 인하여 발생될 경우에는 수압 등에 의한 구조적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5) 누수는 건기 시와 우기 시에 따라 계절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6) 보수ž보강부위는 누수상태(수질, 수량, 물흐름)의 변화 유무 등을 주기

적인 점검(정기정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주) 상태평가 결과가 "d" 이하이며, 토립자와 함께 나와 구조적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거나 고드름 및 측빙 등으

로 차량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1.4절의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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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손 및 손상

표 5.15 파손 및 손상

평가기준

구분
a b c d e

콘크리

트

라이닝

손상도 없 음 1/6 미만
1/6 이상

1/3 미만

1/3 이상

1/2 미만
1/2 이상

손상면

적
없 음

아주 경미한

상태

경미한 손상

(10㎝×10㎝미만)

중간 손상

(10㎝×10㎝이상,

30㎝×30㎝미만)

극심한 손상

(30㎝×30㎝이상)

조적식

라이닝

손상두

께
없 음

벽돌부분

손상
벽돌 1개 이하 벽돌 1～2개 벽돌 2개 이상

해 설

1) 손상도는 콘크리트 라이닝에 대한 것으로 라이닝 두께에 대

한 손상된 두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라이닝 설계두께를 기

준으로 하고, 라이닝 측정두께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다.

2) ※ 손상도 = d (파손 및 손상두께) / D (라이닝두께)

3) 조적식 라이닝에서 파손 및 손상두께는 벽돌두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조적식 라이닝인 경우 파손 및 손상면적은 벽돌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5) 지반탐사 등으로 측정된 라이닝 두께가 설계두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손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6) 파손 및 손상발생부위는 아치부와 측벽부로 구분하며, 아치부에 파손

및 손상이 발생하여 낙하위험이 있는 경우 평가는 하향 조정한다.

7) 면적율이 20% 이하일 경우는 해당 상태평가결과를 기재하고, 면적율

20% 이상일 경우의 평가는 a→a, b→c, c→d, d→e, e→e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주) 파손 및 손상에 대한 면적율이 20%이상으로 상태평가 결과가 "d" 이하이면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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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질열화(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재료분리, 철근노출, 탄산화, 염화물)

표 5.16 재질열화(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재료분리, 철근노출, 탄산화, 염화물)

평가기준

구분
a b c d e

박 리 없음 0.5mm 미만
0.5mm 이상 ~

1.0mm 미만

1.0mm 이상 ~

25mm 미만

25mm 이상

이거나 조골재

손실

층분리 및

박락
없음

깊이 12mm

미만 또는 직경

75mm 미만

깊이 12~25mm

미만 또는 직경

75~150mm 미만

깊이 25mm 이상

또는 직경 150mm

이상

박락이

극심하여 즉시

보수를 요하는

상태
백태,

재료분리
없음 면적율 5% 미만 면적율 5~10% 면적율 10~20%

면적율 20%

이상

철근노출 없음 면적율 1% 미만면적율 1~3% 미만 면적율 3~5% 미만
면적율 5%

이상
탄산화

잔여깊이

30mm

이상

10mm 이상 ~

30mm 미만

0mm 이상 ~

10mm 미만
0㎜ 미만 -

전염화물

이온량

0.3㎏/m3

이하

0.3㎏/m3 초과 ~

1.2㎏/m3 미만

1.2㎏/m3 이상 ~

2.5㎏/m3 미만
2.5㎏/m3 이상 -

해 설

1) 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재료분리는 콘크리트의 재질에 대한 평가로서

경년이나 주변환경영향 등에 따라 열화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2) 박리는 콘크리트 라이닝의 박리된 깊이를 기준으로 하며, 층분리 및 박락은

콘크리트 박락된 깊이, 직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3) 박리ž층분리 및 박락이 심한 경우에는 다른 변상조건들과 비교ž검토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한다.

4) 백태 및 재료분리의 경우 발생범위와 정도로부터 판단하도록 한다.

5) 철근노출은 철근콘크리트 라이닝인 경우에 적용하며, 심한 부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식도를 측정하여 철근의 부식상태를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철

근노출 발생 면적은 철근 노출 길이당 0.25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한다.

6) 탄산화 깊이에 대한 평가는 철근으로부터 탄산화의 남은 깊이를 지표로 하

여 탄산화에 의한 강재부식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탄산화에 의한 단독 열

화에 대하여 적용하며, 콘크리트 품질평가 기준인 탄산화는 직접적인 손상항

목이 아닌 철근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항목으로써 상태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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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탄산화 잔여깊이 또는 전염화물 이온량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가 "d"등급이고, 철근노출의 상태평가 결과가

"e”등급이면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5) 배수 상태

표 5.17 배수상태

구 분 오 염 됨 배수불량 및 막힘(배수시설 작동불량)
결함점수 1 2

해 설

1) 배수상태는 지하수를 유도하여 배수를 허용하는 배수형 터널의 경우에 한하

며, 배수형터널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적용하도록 한

다.

2) 배수된 물의 함유성분에 의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질을 조사하여 오

염의 원인을 평가하도록 한다.

3) 배수된 물에 토사가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토사유출로 라이닝 배면

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사유출량과 터널안정성에 대해 정밀

조사하도록 한다.

4) 집수정이 설치된 경우 배수시설(펌프설비 등)의 작동유무, 정착상태, 전원설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작동이 안되거나 정착이 불량한 경우 관리주체에 통보하

여 교체 또는 수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준 범위를 “a~d”로 한다. 평가는 철근의 피복은 조사 위치에서의 실측치를

기준으로 한다.

<일본구조물진단기술협회「비파괴시험을 이용한 토목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전도

진단 매뉴얼」(2003년)>

7) 채취 코어의 전염화물 이온 시험결과에서 염화물에 의한 강재부식 가능성을

평가하며, 염화물 함유량은 직접적인 손상항목이 아닌 철근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항목으로써 상태평가 기준 범위를 “a~d”로 한다. 염화물

함유량 분석은 철근 깊이까지 깊이별(10㎜ 또는 20㎜)로 단계를 구분하여 염

화물 분포를 파악함을 원칙으로 하며, 염화물 이온농도의 분포를 도시한다.

<일본구조물진단기술협회「비파괴시험을 이용한 토목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전도

진단 매뉴얼」(2003년)>

8) 박리, 층분리 및 박락의 면적율이 20% 이하일 경우는 해당 상태평가 결과를

기재하고, 면적율이 20% 이상일 경우의 평가는 a→a, b→c, c→d, d→e, e→e

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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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반 상태

표 5.18 지반상태

구 분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풍화변질
단층파쇄대

영향범위 외 영향범위 내
중․소규모 단층 대규모 단층

결함점수 1 1 2 3

해 설

1) 기시공된 터널에서는 주변지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설계 및 시공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도록 하며, 안전성 평가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상태를 평가하도록 한다.

2) 지반상태가 터널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0.5D를 기준으로 한다.

3) 지반의 풍화변질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갱구부 주변의 지반이나 노

출된 암반으로부터 평가하도록 한다.

4) 터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질구조(단층, 습곡, 선구조선)의 영향은 지질

도나 시공자료, 지표지질조사결과 그리고 필요시 인공위성사진, 항공사진 등

을 이용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5) 이완토압, 편토압, 소성압 등으로 인하여 내공변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층파

쇄대의 영향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6) 도심지 터널의 경우 낮은 심도로 인하여 불량지반, 복합지반에 위치하는 경

우에 지반상태를 평가하고 영향범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7) 갱문(접속부) 상태

표 5.19 갱문(접속부)상태

구 분 손 상
보통인 상태 불량한 상태

결함점수 0.5 1

해 설

1) 갱구부는 터널의 입출구부로서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갱문(접속부)상태를 반영하여 손상여부를 평가한다.

2) 갱문(접속부)의 평가방법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평가방법에 준하며,

특히 주변지반의 변화상태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갱문(접속부)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주변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손상원

인을 규명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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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구 상태

표 5.20 공동구 상태

구 분 덮개파손 및 오염됨 이물질 퇴적 및 침수
결함점수 0.5 1

해 설

1) 통신케이블, 신호용케이블, 전기케이블 등의 보호를 위해 터널내에 설치되는

공간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배수구와 병행하여 시공된다.

2) 공동구의 오염상태, 덮개파손, 이물질의 퇴적이나 침수 등을 조사하여 상태를

평가하도록 한다.

(9) 특수조건(추가점수)

표 5.21 특수조건(추가점수)

구 분
도심지 토사터널 전력구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

주의범위

(1D∼2D)

제한범위

(1D 미만)
측벽부 낙수 아치부 낙수 동결위험

결함점수 1 2 1 2 3

해 설

1) 도심지 토사터널은 터널심도, 인접시설물(건축물, 철도, 도로 등)과의 거리 등

을 검토․분석하고 터널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다.

2) 전력구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은 전기를 사용하므로 누전문제에 대한 위

험성을 상태평가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은 동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다.

3) 기타 일반적인 터널조건과 다른 특수터널인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상태

평가에 특수조건을 부과하여 가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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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대시설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1) 균열

표 5.22 균열

평가기준

구 분
a b c d e

무근 콘크리트 라이닝 0.1mm 미만
0.1mm 이상

0.3mm 미만

0.3mm 이상

1.0mm 미만

1.0mm 이상

3.0mm 미만
3.0mm 이상

철근 콘크리트 라이닝 0.1mm 미만
0.1mm 이상

0.3mm 미만

0.3mm 이상

0.5mm 미만

0.5mm 이상

0.7mm 미만
0.7mm 이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개착 구조물)
0.1mm 미만

0.1mm 이상

0.3mm 미만

0.3mm 이상

0.5mm 미만

0.5mm 이상

0.7mm 미만
0.7mm 이상

주) 진행성 균열의 경우 상태평가 결과가 “d” 이하 또는 고정 균열의 경우 면적율 20% 이상으로 “e” 이면 중대

한 결함으로 본다.

(2) 누 수

기본시설 누수 참조

(3) 파손 및 손상

표 5.23 파손 및 손상

평가기준

구 분
a b c d e

콘크리트

라이닝

손상도 없음 1/6 미만
1/6 이상

1/3 미만

1/3 이상

1/2 미만
1/2 이상

손상면적 없음

아주

경미한

상태

경미한 손상

(10㎝×10㎝ 미만)

중간 손상

(10㎝×10㎝ 이상,

30㎝×30㎝ 미만)

극심한 손상

(30㎝×30㎝ 이상)

조적식

라이닝
손상두께 없음

벽돌부분

손상
벽돌 1개 이하 벽돌 1~2개 벽돌 2개 이상

주) 파손 및 손상에 대한 면적율이 20%이상으로 상태평가가 “d” 이하이면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4) 재질열화(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재료분리, 철근노출, 탄산화, 염화물)

기본시설 재질열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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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상태평가 결과 산정방법

가. 기본시설 상태평가결과 산정

(1) 1단계 : 라이닝 결함지수(f) 산정

(가) 라이닝 단위길이별 평가항목에 대해 최저의 결함점수를 부여한다. 균열의 결함점수

는 일반적으로 평균값으로 취하며 단차, 폭, 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라이닝 단위길이별 결함지수를 구한다.

(다) 라이닝 전체에 대한 결함지수(f)를 구한다. 이때 라이닝 단위길이별 평가항목에 대한

결함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2) 2단계 : 라이닝 상태평가 결과 산정

(가) 라이닝 단위길이별 평가항목과 결함지수에 대한 평가를 5단계(a, b, c, d, e) 로 매긴다.

(나) 라이닝 전체의 평가항목(산술평균값)과 결함지수(f)에 대한 평가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3) 3단계 : 터널 주변 상태 결함점수 산정

(가) 터널 주변 상태에 대한 배수, 지반, 갱문, 공동구 상태의 결함점수를 부여한다.

(나) 특수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가점수를 부여한다. 터널 결함지수(F) 산정시 분모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4) 제4단계 : 터널 상태평가 결과 산정

(가) 제1단계의 라이닝 결함지수(f) 산정시 사용한 평가항목별 결함점수 산술평균 값과

제3단계의 터널 주변상태 평가 결함점수를 합한다.

(나) 터널 결함지수(F)를 산정하고, 터널 상태평가 결과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다) 터널 상태평가 결과 산정

- A등급(우수) : 터널 결함지수(F) 0.00≦F＜0.15

- B등급(양호) : 터널 결함지수(F) 0.15≦F＜0.30

- C등급(보통) : 터널 결함지수(F) 0.30≦F＜0.55

- D등급(미흡) : 터널 결함지수(F) 0.55≦F＜0.75

- E등급(불량) : 터널 결함지수(F) 0.7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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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상태평가 결과 산정절차

나. 부대시설 상태평가결과 산정

(1) 제1단계 : 부대시설 결함지수(f) 산정

(가) 부대시설 평가단위별 평가항목에 대해 최저의 결함점수를 부여한다. 균열의 결함점

수는 일반적으로 평균값으로 취하며 단차, 폭, 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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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대시설 평가단위별 결함지수를 구한다

(다) 부대시설에 대한 결함지수(f)를 구한다. 이때에 부대시설 평가항목에 대한 결함점 수

를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2) 2단계 : 전체 부대시설 상태평가 결과 산정

(가) 부대시설별 평가항목과 결함지수에 대한 평가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나) 평가항목(산술평균값)과 결함지수(f)에 대한 평가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다) 개별 부대시설을 각각 평가한 후 산술평균하여 부대시설 결함지수를 산정하고 전체

부대시설 상태평가 결과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부대시설의 결함지수(f) = ∑(fn) / N <식 5.3>

여기서, fn : 개별 부대시설의 상태평가 결함지수

N : 개별 부대시설의 개수

(3) 3단계 : 전체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산정

(가) 기본시설 결함지수(F)에 부대시설 가중치(W)를 곱하여 전체 시설물의 결함지수 (F)

를 산정하고,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시설물의 결함지수(F) = 기본시설 결함지수(F) × 부대시설 가중치(W) <식 5.4>

표 5.24 부대시설의 가중치

가중치(W) 1.00 1.00 1.02 1.05 1.10
부대시설

결함지수
0≦f<0.15 0.15≦f<0.30 0.30≦f<0.55 0.55≦f<0.75 0.75≦f

시설물

상태평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기능수행에

영향이 없으나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부재의 손상이

있으나 기본시설

기능수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

부재의 손상이

중대하여

기본시설에

영향을 주는

상태

기본시설의

기능수행에

문제를 일으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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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태평가 결과 산정 예시

상태평가의 근거자료 확인을 위해 결함점수가 부여된 결함물량 집계표는 외관망도 또는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무근 콘크리트 라이닝의 터널 상태평가 결과 산정(예)는 단계별로 구분하여 예시하였다.

(1) 제1단계 : 라이닝 결합지수 산정

표 5.25 라이닝 결합지수 산정

SPAN

No.
균열

파손 및

손상
누수

재질열화 결함점수

합계

라이닝

결함지수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1 7 1 3 1 2 1 15 0.58
2 4 1 4 1 1 1 12 0.46
3 4 1 2 1 1 0 9 0.37
4 7 1 5 1 1 1 16 0.61
5 4 0 1 1 2 0 8 0.31

산술평균 5.2 0.8 3.0 1.0 1.4 0.6 12.0 0.46

① "SPAN No 1"의 평가항목에 대한 최저등급의 결함점수를(균열 c-7, 파손 및 손상c-1, 누수 c-3, 박리 d-1,

층분리 및 박락 d-2, 백태 e-1) 부여한다. 라이닝의 결함점수 15점을 구한다.

② "SPAN No 1"의 라이닝의 결함지수를 구한다. 이때에 무근콘크리트 라이닝 결함지수(∑결함지수(15

점)/26=0.58)를 구한다.

③ 상기 1) 2)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SPAN에 대하여 구한다. 라이닝 5개 SPAN의평가항목에 대한 산술평균

값을 구한후 라이닝 결함지수를 구한다.

- 평가항목 결함점수 : 균열 5.2, 파손 및 손상 0.8, 누수 3.0, 박리 1.0, 층분리 및박락 1.4, 백태 0.6, 결함점수 합계 12점

- 라이닝 결함지수(f) : 0.46(12/26=0.46)

(2) 제2단계 : 라이닝 상태평가 결과 산정

표 5.26 라이닝 상태평가 결과 산정

SPAN No. 균열 손상 누수
재 질 열 화 라이닝

등급박리 박락 백태
1 c c c d d e d
2 b c d e c e c
3 b c b d c b c
4 c c e d c e d
5 b b a b d b c

산술평균 b c c d c e c

① 라이닝 스판별 평가항목과 결함지수에 대한 등급을 5단계(소문자 a, b, c, d, e)로 매긴다.

② 라이닝 5개 스판의 평가항목에 대한 산술평균값과 결함지수에 대한 등급을 5단계(소문자 a, b, c, d, e)로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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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단계 : 터널 주변상태 결함점수 산정

표 5.27 터널 주변상태 결함점수 산정

항목 배수상태 지반상태 갱문상태 특수조건 합계
결함점수 1 2 1 1 5

① 배수상태가 오염되었므로 1점, 지반상태는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가 영향범위 내에 위치하였으므로 2점, 갱

문상태는 손상되어 있으므로 1점을 부여한다.

② 특수조건은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에서 낙수 및 동결위험이 있으므로 1점을 부여 한다.

(4) 제4단계 : 터널 상태평가 결과 산정

표 5.28 터널 상태평가 결과 산정

항목
라이닝 터널주변

합계균열 손상 누수 재질열화 배수상태지반상태갱문상태특수조건박리 박락 백태
결함점수 5.2 0.8 3.0 1.0 1.4 0.6 1 2 1 1 17.0

결함지수 0.53
터널 상태평가 결과 C

① 제1단계의 라이닝 결함지수 산정시 사용한 평가항목별 결함점수 산술평균값과(결 함점수 : 균열 5.2, 파손 및

손상 0.8, 누수 3.0, 박리 1.0점, 백태 0.6점, 합계12점), 터널주변 상태평가 결함점수(결함점수 : 1+2+1+1=5점)

을 합하여 17점을 구한다.

② 터널 결함지수{결함지수(F) : ∑결함점수(17점)/32=0.53}를 구한후 결함지수에 대한 5단계(A, B, C, D, E)등급

중 해당등급(C급)을 매긴다.

5.2 안전성평가 기준 및 방법(안)13)

5.2.1 일반

가. 일반

터널의 안전성 평가는 외관조사 및 비파괴 현장시험에 의한 터널 부재별 상태평가를 분석

하고, 필요시 지형 및 지질조사, 지반탐사(GPR 등), 누수탐사, 각종 계측 등의 실시결과를

고려하여 이론적 계산과 해석적 검증을 통하여 터널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다.

13)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201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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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과업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의 목적은 시설물이 제 기능 및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및

운영상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으므로 현장조사부터 시설물의 현황과 상태 및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구조 검토ž해석 등에 의

해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함과 더불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기본과업 이외의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의 선택과업을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책임기술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설계자료 검토, 시공방법과 사용재료의 검토, 기록을 통한 운영이력의 분석, 부재별 상

태평가 결과 및 각종 계측ž측정ž조사ž시험 등을 통하여 충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하며, 안전성 평가 시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비파괴 시험결과 분석

② 지질조사 등의 결과 분석

③ 시설물의 변형/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④ 구조물의 구조검토ㆍ해석결과 분석

⑤ 기타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안전성 평가 방법

터널의 안전성 평가 방법은 일반적으로 주변지반의 응력상태를 고려한 해석적 방법에 의

해 이루어진다.

해석적 방법에 의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수집자료에 의해 얻어

진 구조물의 치수, 시공상세도, 재료의 성질 및 구조물의 결함, 주변 지반조건 등을 종합하

여 실제 상태에 대한 해석을 통해 올바른 평가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설계 및 안전에

관한 제반기준을 적용하고 공인된 신뢰도가 있는 해석방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구조물의 해석 시 안전 여유율이 고려되어 있으므로 현재상태의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가 “콘크리트시방서”의 안전도 기준에 미흡하다고 해서 구조물이 불안전하다는 것이 아

니라 단지, 구조물의 안전 여유율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해석에 의한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는 현재상태의 구조물이 얼마나 안전 여유

율을 확보하고 있느냐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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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안전성 평가 결과 산정 방법

즉, 구조해석 결과 안전 여유율이 등가 안전율(n′) 이상인 경우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

된 구조물로 평가하고 등가 안전율 미만이나 안전 여유율이 등가 안전율의 약 75% 이상일

때는 안전성은 있지만 충분치 못한 상태로서 구조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과대하중

재하억제 등의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평가하며, 안전 여유율이 등가 안전율의약 75% 미만

인 경우에는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사용금지를 요하는 안전성이 결여된 구조

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조물의 안전성평가 방법을 그림으로 도시하여 표현하면 그림 5.3과 같다.

5.2.2 안전성 평가 기준

정밀점검(필요시)이나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안전성 평가 결과를 산정한다.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라이닝 상태평가 시 터널 안전성에 직접 관련된 주요 구조 부재의

손상항목이 D급 이하로 판정되거나 혹은 전문가에 의해 안전성 평가 요구가 있을경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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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성 평가 결과를 산정한다.

터널은 대부분 지표면 아래에 축조되는 구조물로서 지하수의 부력, 지반의 부등침하 및

누수에 의한 지반함몰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터널의 설계ž준공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검토하

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주요부재의 상태평가 결과가 불량하게 나타나 현장

조사 시 문제점이 발생한 부위를 대상으로 안전율(safety factor, SF) 검토를 수행하여 구조

물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의 구조물 안전성 평가는 평가대상 항목의 안전율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율 검토는 허용응력설계법(부재의 발생응력과 허용응력의 비)이나 강도설계법(부재의

소요강도와 설계강도의 비)에 따라 구조물의 각 부재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한 응력을 산정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터널은 지반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구조적 거동이 이루어지므로 구조해석

에 필요한 경계조건, 지반상수 등은 설계ž준공도서 또는 지반조사에 의해 얻거나 구조물의

설계기준 등에 나와 있는 값을 참고로 하여 구한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검토한 휨, 전단, 압축 등의 구조적 최저 안전율 정도에 따

라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면 다음 표 5.29와 같다.

표 5.29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기준

기준 내 용

A 안전율(SF)이 1.0 이상이고 주부재에 손상이 없는 경우

B 안전율(SF)이 1.0 이상이고 주부재에 손상(단면손실)이 있는 경우

C 안전율(SF)이 1.0 미만～0.9이상

D 안전율(SF)이 0.9 미만～0.75이상

E 안전율(SF)이 0.75 미만

안전성 평가 결과의 산정은 가급적 상태평가 기준과 균형을 맞추도록 등급 분류체계를 구

성하여 설계가 적절하게 된 신설 터널에서 B등급이 나오는 모순을 없애기 위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경우는 A등급으로 평가되도록 하였다.

보수ㆍ보강 혹은 사용제한 등 검토가 필요한 D, E등급 안전율 개념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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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안전성 평가 결과 산정 방법

가. 기본시설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1) 개착 터널(cut and cover : BOX, 지하차도), Shield 터널

구조물의 해석방법에는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이 있으며 이 중 강도설계법을 원칙

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강도설계법에서는 구조물의 안전여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는데 하나는 하중의 변

경, 구조해석 시의 가정과 계산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초과하중의 영향을

고려한 하중계수이며, 다른 하나는 설계계산상의 불확실성, 부재의 다양한 형식에 대한 상대

적 중요도, 재료의 설계강도 및 실제 단면치수와 제작 시공기술 등에 관련된 다소의 불리한

오차들이 개별적으로는 허용한계에 있더라도 총체적으로 결합 시 부재의 강도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비한 강도감소계수이다.

이러한 하중계수와 강도감소계수에 의한 설계상의 구조물 안전 여유율을 등가 안전율이라

하며 <식 5.5>로 표현된다. 이의 값은 활하중/고정하중의 비(L/D)와 휨부재 혹은 전단부재

의 여부에 따라 차이를 갖는데 휨응력에 대해서는 약 1.5~2.0이고, 전단응력에 대해서는

1.7~2.5정도의 값을 갖는다.

′ 
  <식 5.5>

여기서, ′ : 등가 안전율

 : 고정하중계수

 : 활하중계수

 : 활하중과 고정하중의 비

 : 강도감소계수

일반적으로 설계개념의 안전율을 도입하는 개착 터널(cut and cover), Shield 터널 등은

안전율 산정이 가능하므로 표 5.29와 같은 방법으로 안전성 평가 결과를 산정한다.

① 안전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수치해석을 통한 부재의 응력 크기로 평가

② 안전율 SF=1 이상인 경우 : A 등급으로 표현

③ 안전율 SF=1 이상이거나 같은 경우로서 손상이 있는 경우 : B 등급으로 표현

④ 안전율 SF=1보다 작은 경우 : C, D, E 등급으로 표현



- 70 -

- C급 : 0.90 ≤ SF < 1.0

- D급 : 0.75 ≤ SF < 0.90

- E급 : SF < 0.75

여기서, 강도설계법 안전율 :  소요강도
설계강도





허용응력설계법 안전율 :  발생응력
허용응력

  



(2) 굴착 터널(Mined Tunnel : 재래식, NATM 터널)

굴착 터널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설계개념의 안전율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안전율 산정이

가능하므로 표 5.29와 같은 방법으로 안전성 평가 결과를 산정한다. 그러나 설계개념의 안전

율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터널 상태평가 시 지반상태와 라이닝변상 등을 기 반영하였

고, 안전성 평가를 정량화하여 A, B, C, D, E 등급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므로 안전, 불안전

여부만을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터널은 지반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표단면 선정의 타당성, 지반 정수의

정확성, 단층 및 절리 등의 불연속면 특성의 포함 여부, 해석방법 등에 따라 안전성 평가 결

과가 좌우된다. 산악터널과 도심지 터널의 주변 지반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반 정수의

가정을 통한 터널해석에는 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설계개념의 안전율을 도입하지 않

은 경우 터널해석은 각종 변상과 변위에 따라 수치해석 및 역해석을 실시하여 보수ㆍ보강

범위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성 평가를 정량화하여 A, B, C, D, E 등급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여 반영하지 않고 안전, 불안전 여부만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터널의 수치해석에 의한 안전성 평가 시에는 수치해석에 필요한 지반 정수가 지반

조사에 의하여 획득될 경우, 터널의 라이닝에 작용하는 하중조건과 터널 라이닝의 변상상태

를 역해석적 방법이나 일반적인 라이닝 구조해석 방법으로 터널의 안전성을 제시할 수 있

다.

이런 경우 콘크리트 라이닝의 강도특성과 지반특성을 수치해석에 반영하여 터널 라이닝의

설계기준강도와 대비하여 안전율을 판단하여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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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방법

(1) 안정율을 도입한 경우의 방법

개착 터널(cut and cover)과 굴착 터널(Mined Tunnel)중 설계 당시 안전율을 도입한 경

우에는 안전성 평가 결과 산정 방법을 표 5.30 및 표 5.31과 같이 예시하였다.

표 5.30 터널의 안전성 평가 결과 산정(개착터널) 예

시설물 안전성 평가 결과 산정표

시설물명 ○○○ 터널 표번호 TS. NO.3

부재구분 안전율(SF) 평가결과 비 고

상부슬래브(횡방향)

휨모멘트
1.08 a

상부슬래브(종방향)

휨모멘트
0.92 c

상부슬래브 전단력 1.03 b 손상(단면감소)발생

⋮

안전성평가 결과 최저 안전성평가 결과 = C

표 5.31 터널의 안전성 평가 결과 산정(ASSM 터널)예

시설물 안전성 평가 결과 산정표

시설물명 ○○○ 터널 표번호 TS. NO.4

부재구분 안전율(SF) 평가결과 비 고

콘크리트라이닝 전단응력 2.5 a

콘크리트라이닝 압축응력 1.8 a

⋮

안전성평가 결과 최저 안전성평가 결과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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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율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의 방법

안전율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수치해석에 의한 안전성 평가 방법은 표 5.32와 같다.

표 5.32 시설물 안전성 평가 결과 산정표(안전율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시설물 안전성 평가 결과 산정표

시설물명 ○○○ 터널 표번호 TS. NO.5

부재구분 변위 또는 응력
안전성 여부

(안전, 불안전)
비 고

Ÿ 변위발생경향 (단위 : mm) 정성적표현

- 천단변위 0.78 안전

- 내공변위 2.89 안전

Ÿ 응력발생경향 (단위 : kgf/cm2) 정성적표현

- 휨압축응력 12kgf/cm2 안전

- 전단응력 5.19kgf/cm2 안전

안전성 평가 결과

◦ 안전성 평가결과 : 안전

※ 일반터널(Mined Tunnel)에서 안전성평가를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정성적으로 표시함.

5.3 터널 콘크리트 내화품질 관리방안(안)

가. 목적

최근 고속도로의 도심지 통과 및 기존 고속도로 개량 등으로 지하고속도로 시공 및 설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전체적인 통과 차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가연물 등의 위험

물을 적재한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터널 구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손상과 함께 인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방생할 경

우, 온도의 상승, 복사열, 저산소, 시계의 감소 그리고 많은 유해가스의 생성 등을 유발하게

되며 모든 이러한 물리적 현상은 인체나 구조물, 기타 제연장비 및 차량들에게 치명적인 손

상을 가하게 된다.

터널 구조물에 있어 내화 기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터널

내 화재는 터널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터널구조의 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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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고려할 때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화재발생 시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은 콘크리트가 폭발(폭렬)하거나 터널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등의 상황에서 안전한 장소로 탈출해야 한다.

- 화재 발생 시 비상조명, 연기추출 시스템 등의 서비스 기능을 극한의 온도에서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중요한 것은 터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비용은 구조물의 보수나 재시공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

게는 지역사회에 가장 큰 비용을 초래하는 사업상 손실의 연쇄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 터널 화재는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UPTUN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수행된 Runehamer

터널 대규모 화재시험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는 운반하는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화재

가 발생할 경우 온도가 1,350℃까지 상승하고, 열유속이 최대 300kW/m2에 이를 수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 대형수송차(heavy goods vehicle, HGV)의 점화 시, 화재부하가 크고 강도가 높으며, 일

반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연료부하가 여전히 높은 위험물질 수송이 증가함에 따라 화

재와 관련된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나. 터널의 한계온도14)

도로터널 내화지침(국토교통부, 2021)에서는 콘크리트 및 철근에 대한 한계온도를 제시하

고 있다.

14) 국토교통부(2021), “도로터널 내화지침” 및 심재원 등(2018) “차량화재에 대한 터널ž교량의 내화방안 및 내폭
특성 연구”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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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한계온도 일반사항)

① 도로터널의 한계온도 설정은 터널화재 시에 도로 이용자가 스스로 피난, 대피 등을 하

거나 도로관리청 및 경찰,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소화 및 구조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여 터널을 보호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② 터널 화재 시 터널부재의 최대온도를 한계온도 이내로 유지하여 각 부재의 성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한계온도)

① 콘크리트 부재는 표면을 기준으로 한계온도인 380℃ 이내로 보호해야 한다. 이 경우

내화처리된 콘크리트 부재는 내화처리를 위해 증가된 두께(내화 보드 및 뿜칠, 콘크리

트 피복 등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콘크리트면이 온도기준면이다.

② 내화가 필요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콘크리트 부재는 표면을 기준으로 한계온도인

250℃ 이내로 보호해야 한다. 이 경우 내화처리된 세그먼트 부재는 온도기준면을 제1

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철근은 한계온도인 250℃ 이내로 보호해야 한다.

④ 기타재료의 한계온도는 터널조건 및 사용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서 정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터널 내화설계 및 시공지침(안)(한국도로공사, 2009)에서는 터널의 한계온

도 및 내화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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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구조체(측벽, 천정, 칸막이, 현장타설 콘크리트 등)는 모든 부위에서 최대

380℃ 이내로 보호되어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고강도 콘크리트 세그먼트를 포함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등)는 최대 250℃ 이내로 보호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천정부위는 최대 380℃ 이내로 하고, 최소 2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도록 보

호하여야 한다.

(4) 점토질 조적식 구조가 터널에 적용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내

화대책이 필요하지 않다.

(5) 세그먼트 강재 라이너와 세그먼트 주철 라이너는 모든 부위에서 최대 550℃ 이내로

보호되어야 한다.

(6) 세그먼트 라이너의 연결부분은 최대 20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7) 터널의 세라믹 타일 마감재는 최대온도 200℃ 이내로 보호되어야 하며, 폭발성 폭렬

에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터널에서의 세라믹 타일마감은 지양할 것을 권고함). ※ 유

럽의 기준에서는 세라믹 타일마감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험결과 타일 자체의 폭렬문제

는 적었고 타일파열로 인한 실제 인명피해 문제는 확인이 필요함 (가능한 의견 필요)

(8) 강재 구조요소, 주철 구조요소, 천정부 앵커 등은 모든 부위에서 최대 55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9) 스테인리스강 구조재 및 천정부 앵커는 모든 부위에서 최대 80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10) 앵커 정착구(부위) 설계시 앵커정착(접착 및 고정)은 최소안전율 3.5 이상을 확보하

여 설계되어야 한다.

(11) 에폭시 수지앵커는 가열면으로부터 6cm 깊이까지 200℃ 이내로 보호되어야 한다(프

랑스의 경우 300℃ 이상의 조건에서는 에폭시 앵커의 사용을 금지함). 또한 에폭시

앵커가 설치되는 콘크리트 표면 혹은 자재로부터 6cm 이상의 접착면을 갖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12) 납 성분이 포함된 앵커, 황동, 아연 등과 같이 용융점이 낮은 재질의 앵커 등은 비상

장비 지지구조물(댐퍼, 송풍기 등)의 접합과 같은 구조적 접합에는 사용을 금한다.

(13) 모든 내화재는 수분으로 인하여 접착력과 내하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 터널 구조재료 또는 터널 내장재들은 연소 시 독성이 없어야 하고 난연성 또는 불연

성이어야 한다.

(15) 설치되는 모든 비상용 장비는 관련규정 및 법규에 부합하여야 한다.

(16) 비상구/대피소의 통로에서는 최대 온도가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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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터널의 내화공법15)

터널 화재발생 시 터널의 손상방지를 위한 내화공법은 ① 부재 자체내화(섬유혼입콘크리

트 등), ② 내화뿜칠(또는 도료), ③ 내화보드(또는 패널), ④ 그 밖에 화재로 인한 터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 으로 분류한다.

라. 성능기준 및 시험법16)

각 내화공법별 내화재는 내화시험시간 동안 한계온도 이내로 보호해야 하며, 도로터널 내

화지침(국토교통부, 2021)의 터널 내화시험을 통해 확인한다.

표면에 부착하는 내화재와 콘크리트 부재와의 부착강도는 KCS 41 48 01의 기준값 이상

을 확보해야 하며, 부착강도는 KS F 2762의 시험을 통해 확인한다.

내화재는 터널 화재로 인한 유해가스, 타일 비산 등 부차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가스

유해성은 KS F 2271의 시험으로 확인한다.

연중 온도의 편차가 크거나 강우, 강설에 의한 대기변화가 심한 외기 노출형 터널에 내화

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저항성능이 확보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기후저항성능은 KS

F 2456의 시험으로 확인한다. 다만, 상기 시험법으로 시험이 곤란한 경우 내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그 밖에 성능은 내화공법의 유형 및 내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마. 시공 절차17)

부재 자체내화(섬유혼입콘크리트 등)의 경우, 폭렬방지 및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결정된

적정 혼입량을 사용해야 하며, 섬유 사용에 따른 물성변화가 없어야 한다.

내화뿜칠(또는 도료) 방식의 경우, 뿜칠의 반발량을 적게 하고, 호스의 막힘이 없도록 해

야 하며, 두께불량 및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내화보드(또는 패널) 방식의 경우, 보드 간 이음새와 앵커 등 고정 장치는 화재 발생 시

열침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표면에 부착하는 내화재는 부착 전 부재의 면처리 및 세척 등을 실시하여 공용 중에 낙하

하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15) 16) 17) 국토교통부(2021), “도로터널 내화지침”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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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누수, 수분비산 및 물청소 등의 영향으로 내화재의 성능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발수(發水) 또는 차수(遮水)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그 밖에 내화방식의 경우에는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성을 확인한 후에 시공해

야 한다.

바. 점검18)

점검의 종류는 자료조사와 환경조사를 기본적으로 시행하되,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뉘는 현장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간단한 점

검기수(손전등, 망치 등)에 의하여 터널에 발생한 결함과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찰로 이루어지는

순찰과 유사한 성격의 점검을 가리킨다.

(가) 정기점검시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ㆍ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

시 보고하여야 한다. 육안조사시에는 시설물의 상태를 주로 육안에 의해 판단하고

터널의 안정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육안검사시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① 라이닝의 각 부위에 박락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는지? 혹은 바닥면상에 라이닝 콘

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②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균열이나 다량의 누수가 생기지는 않았는가?

③ 라이닝의 열화정도는 어떠한가?(가는 균열이 망상으로 펼쳐져 있다. 혹은 다른 부

분과 비교하여 변색하고 있다. 또는 다공질 형태로 표면이 부술부술 하게 보인다.

백색의 생성물이 표면에 나타나 있다. 등의 경우는 라이닝이 상당히 열화하고 있다

고 판단해도 좋다.)

④ 아치부에 균열 혹은 줄눈에 따라 큰 어긋남이 생기고 있지는 않는가?(단차가 생기

고 있는 경우는 지압대책도 겸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아치부에 들뜸현상이 보이지 않는가?(일반적으로 압좌, 전단균열이 있으면 균열에

걸쳐 들뜸현상이 발생하고 박락되기 쉽다.)

⑥ 보수ㆍ보강된 부위의 재료는 안정한가?(누수대책용으로 시공된 모르터의 정착, 보

18) 건설교통부(2001), “터널유지관리 매뉴얼”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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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 Net의 Anchor, 보강 Saddle의 쐐기 등)

(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한 정기점검은 일반적으로 점검기구로 시설물에 타격을 가했을

때의 반발정도나 소리, 반응형태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점검망치에 의한 타격시 청음을 내면 라이닝재료는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둔

탁한 음이나 공명이 나타나는 경우는 라이닝이 열화하고 있거나 배면에 공극이 있

을 가능성이 높다.

② 점검망치타격에 의한 반발이 좋을 경우 라이닝 재료는 건전하다 판단할 수 있다.

③ 점검망치 타격시 망치가 라이닝 표면에 박히거나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벽돌

이 흔들거리는 경우는 라이닝이나 줄눈재가 열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라이닝 재료의 박락 등 낙하 가능성이 있는 곳은 두드려 떨어뜨릴 것(사고예방).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점검항목과 활용장비는 아래표와 같은데 특

히, 육안조사 시에 점검자는 시설물의 양호 및 불량한 상태를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판정기준을 기호나 적정한 용어를 사용한 문

장으로 표기,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표 5.33 정기점검시의 점검항목 및 장비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장비

입·출구부

- 균열
- 누수
- 백태
- 박리·박락·함몰
- 철근부식 여부(표면 노출)
- 부등침하

- 망원경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망치
- 손전등

측벽부(좌우)

- 균열
- 누수
- 백태
- 박리·박락·함몰
- 철근부식 여부(표면 노출)

- 망원경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망치
- 손전등

천정부

- 균열
- 누수
- 백태
- 박리·박락·함몰
- 철근부식 여부(표면 노출)
- 조명상태

- 망원경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망치
- 손전등

바닥부 - 배수시설, 배수상태
- 노면상태(침하, 융기 등)

- 카메라
- 필기도구



- 79 -

(다) 정기점검은 다시 계측조사와 육안조사 및 기술적 유추에 의한 조사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표 5.34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5.34 정기점검의 구분

종류 방법 비고

계측조사
기존 계측기가 설치된 지점에 대한 계측기를

가지고 양호, 부량상태를 파악한다.

육안조사 육안관찰에 의해서 양호, 불량을 판정한다.

기술적 유추에 의한

조사

육안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양호, 불량 등을 판정한다.

(라) 일반적으로 토목구조물은 계측조사의 결과에 대해 양호, 불량을 단독으로 판정하는

값은 정해져 있어도 전체적인 판정을 위한 절대적 기준치는 없지만 반면, 결과에 대

한 어떠한 경향이나 원인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있다. 이는 터널의란 구조물

의 기능을 양호, 불량한 상태라 함은 한 가지 요소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질, 구

조, 환경이란 측면에서 종합적인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고, 각기 개별성이 강하여 일

률적이니 기준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측조사는 육안으로 하되 기

존의 계측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 계측장치를 활용하며, 계측된 측정치가 표

준치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잠재적 결함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한다.

(마) 육안조사는 실제로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시각, 청각을 사

용하여 시설물의 양호, 불량상태를 판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정은 점검자의

주관적인 견해로 인한 개인차가 커서 조사할 때마다 점검자의 심리적 상태의 영향

을 받기 쉽다.

(바) 기술적 유추에 의한 조사 또한 점검자의 경험적인 측면의 요소가 판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개인의 능력 차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검사를 통한

조사양식을 만들고, 이 양식에는 다른 유사한 실례를 참고로 하여 그상태를 유추할

수 있도록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특히 조사대상 시설물의 내하성, 내구력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결함상태를 중심으로 먼저 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사) 일반적으로 정기점검의 육안조사는 가장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서, 시

설물의 결함을 찾아낼 수 있는 일차적인 조사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조사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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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정밀도가 낮으므로 정밀진단 단계에서의 육안조사시에 실시되는 측정장비에

의한 정밀한 측정과는 달리 균열, 백태, 변형 등을 포함한 단순항목에 대한 조사 위

주로 진행된다. 즉, 터널의 입ㆍ출구부에서는 누수량, 수질, 수온 등을 조사하게 되고

터널 본체에서는 바닥면 상태 및 주행성, 조명ㆍ환기 등의 부속시설의 상태 및 안전

성을 조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결상태, 퇴적물

적재상태 등의 조사와 터널내 환기 및 조명상태 및 부속시설의 안전상태와 기존 보

수부위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육안조사는 정도가 떨어지고 주관적인 경향이 강한 조사이므로 반드시 반복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의심나는 곳은 표기해 두었다가 추후 세밀하게 다시 조사하도록 하

는 것이 좋다. 특히 육안조사시에는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사전에 지반조사 설계

및 시공관련 자료들과 전술한 조사항목들을 숙지하고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한 조

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측벽부는 보행으로, 천정부는 작업시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작업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시행한다. 조사방법은 손전등을 이용하여 육

안 및 해머 등을 사용한 타격검사로 수행한다. 조사과정은 라이닝부와 바닥부, 부속

시설, 터널 주변환경 등으로 나우어 시행하고, 조사항목은 라이닝에 대해서는 단면변

형, 압출, 균열, 바락, 줄눈부 단차 누수, 열화 등을, 바닥부에 대해서는 측구변형, 노

반팽창, 침하 등을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작동상태, 오염등을 환경조건에 대해서는 터

널주변의 지형조건, 지표수 분포 및 흐름패턴, 토지이용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한다.

(2) 정밀점검

(가) 정밀점검은 일정한 주기로 계획된 정기적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

기구에 의한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나) 터널의 경우 편토압이나 침하, 지질상태에 의한 터널 시설물의 결함 상태를 고려하

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풍화나 철근부시 등 시간경과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재료의

열화에 기인한 변상여부를 관찰, 분석해야 한다. 면밀하고 지속적 감시가 필요한 시

설물 부위는 사전현장조사,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결정

하는데 정밀검사의 구체적 점검항목과 장비는 표 5.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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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5 정밀검사 시의 점검항목 및 장비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장비

입·출구부

- 균열(균열폭, 길이, 깊이, 균열의 진전여부)

- 누수, 백화

- 박리, 박락, 함몰

- 철근 부식여부

- 부등침하

- 배수처리

-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

- 슈미트 해머

- 균열경 및 균열측정기

- 망치, 엔빌, 카메라,

손전등, 필기도구, 줄자

등

측벽부(좌우)

- 균열(균열폭, 길이, 깊이, 균열의 진전여부)

- 누수, 백화

- 박리, 박락, 함몰

- 철근 부식여부

- 조명상태

-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

- 슈미트 해머

- 균열경 및 균열측정기

- 망치, 엔빌, 카메라,

손전등, 필기도구, 줄자

등

천정부

- 균열(균열폭, 길이, 깊이, 균열의 진전여부)

- 누수, 백화

- 박리, 박락, 함몰

- 철근 부식여부

-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

- 슈미트 해머

- 균열경 및 균열측정기

- 망치, 엔빌, 카메라,

손전등, 필기도구, 줄자

등

바닥부

- 배수시설

- 노면상태(침하, 균열 등)

- 용수

(3) 긴급점검

(가) 손상점검

① 손상점검은 비계획적인 점검으로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록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

하는 것이다. 점검자는 점검대상 범위의 긴급한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판단과 보수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작업량의 정도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하중제한, 통행제한 등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의 판단 능력이 요구된다.

② 손상점검은 정밀점검의 보완수단으로서 손상의 정도와 보수의 긴급성 그리고 보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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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험장비의 의한 현장측정 및 사용제한 기간

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나) 특별점검

① 특별점검은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이다. 이 점검은 기초

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하중제한, 통행제한 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점검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

여 결정한다.

② 일반적으로 시설물이 신설되면 초기에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한 시설물은 문제해결 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서서히 노

후화가 진행된다. 이때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판단하기 어려운 변상형태가 많이 발

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상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상태를 촉진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어 시설물의 변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궁극적으로는 시설물의 내부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실시하는 긴급점검의 점검항목과 장비는

점검을 실시할 당시의 변상종류가 점검항목이 되는 것으로서 점검장비 등은 정기점

검과 정밀점검에서 언급한 변상종류에 해당하는 장비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4) 정밀안전진단

①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점검은 정밀점검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발전하지 못하는 결함부

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밀한 육안조사 및 측정장비에 의한 조사를 포함하

는 근접 점검이다. 필요한 경우 차량통제나 단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용 접근

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특수기술자가 필요하다.

② 먼저, 육안조사의 결과는 전체 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도면에 기록하여야 하며, 구

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파괴시험과 비파괴 현장시험 및 기

타 필요한 재료시험 등의 실내시험을 병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재료의 열화정도, 배

면지반의 상태 등 정량적인 판단을 주로 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노후화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가 포함

되어야 한다.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정과 내하력, 내진성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

해예방 및 안전성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보수ž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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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화재피해 진단 및 복구 매뉴얼(안)

6.1 내화 방안의 유지관리

6.1.1 일반

(1) 화재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화 방안을 터널 구조물의 일부 또는 부속물로

서 상시 유지관리를 한다

(2) 구조물에 화재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내화 방안의 화재 진단 및 보수 등의

유지관리를 한다.

(3) 화재손상을 입은 후 화재진단 및 보수 등의 유지관리가 완료된 후에는 경과 관찰을

거쳐, 내화 방안을 터널 구조물의 일부 또는 부속물로서 상시 유지관리한다.

【해설】

터널 구조물의 내화 방안은 상시에 구조물의 일부 또는 부속물로서 유지관리되는 것이

많다. 화재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섬유혼입 콘크리트의 경우, 터널 구조물의

일부로서 상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섬유혼입 콘크리트는 소규모 화재일지

라도 내부의 유기섬유가 용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모 크기에 상관없이, 화재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화재손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차 라이닝을 시공한 경

우에는 라이닝 콘크리트로서 상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의 내화 방안은 주

로 내장재로 상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내화 방안의 내화성에 관한 상시 확인은 현재, 육안 조사 외에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육안으로 변형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내화 방안의 내화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

단한다. 또한 내화 방안의 종류에 따라서 장기 사용된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있어,

평상시의 장기 사용에 따른 내화 방안의 내화성 저하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검증을 거듭

해 갈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화재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내화 방안은 터널에서 상시 유지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내화 방안의 유지관리로서 화

재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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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화재손상을 입은 후의 유지관리

가. 일반

(1) 터널에 화재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 진단,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수의 필요 여부 판단 및 대책 실시, 기록 작성을 해야 한다.

(2) 화재손상을 입은 후의 유지관리는 내화 방안뿐만 아니라, 터널 구조물도 대상으로 삼

는다.

【해설】

터널에 화재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단 및 진단 결과에 근거한 대책의 필요 여부 판정과 필요한 대책의 실시 및 이러한 기

록을 작성해야 한다. 화재손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터널 구조물에도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재손상 후의 유지관리 대상에는 내화 방안뿐만 아니라 터널 구조물도 포함한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내화성이 뛰어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다른 재료를 사용한 구조물에

비하여 작다고 여겨져 왔으나, 화재 등으로 고온에 노출되었을 경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나 탄성계수 등은 저하된다. 압축강도의 저하 비율은 콘크리트가 받은 온도에 따라 다르

며, 수열 온도가 높을수록 이 저하 비율은 커진다. 따라서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의 온도

에 노출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수열 온도의 관계는 콘크리트

의 배합 등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압축강도가 저하되기 시작하는 온도의 경계치는 여러

가지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400℃를 넘는 값에서 Ca(OH)2가 CaO로 변하고, 80

0℃ 부근에서 CaCO3가 CaO와 CO2로 분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멘트 경화체와 골재

의 화학 변화는 500℃ 정도까지는 탈수(脫水)는 있지만 큰 변화가 없어, 콘크리트 내구성

에 대한 수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철근의 경우, 수열 중에는 30

0℃ 정도부터 강도가 저하되지만, 상온으로 떨어진 후에는 600℃ 정도까지는 가열되지 않

은 것과 동등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건물의 화재피해 진단 및 보수ž

보강 방법 지침(안) 동(同)해설 (일본건축학회)>에서는 콘크리트는 500℃를 넘으면 냉각

후의 잔존강도가 50% 이하로 떨어지지만, 300℃ 이하면 냉각 후의 잔존 압축강도나 부착

강도는 수열 전의 70% 이상이고, 철근은 500℃ 정도까지의 수열이라면, 냉각 후의 잔존

강도는 수열 전과 동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상기 내용을 통해, 수열 온도가 300℃ 정도까지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은 작고, 500℃ 정도까지는 냉각 후 철근의 물성에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 85 -

나. 조사

화재손상 조사에서는 다음의 조사를 실시하고, 내화 방안 혹은 내화 방안 및 터널 구조물

의 화재손상으로 인한 손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① 예비 조사

② 1차 현장 조사

③ 2차 현장 조사

④ 상세 조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손상으로 인한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이후의 보수 보강의 필

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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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터널 구조물의 수열 온도가 낮은 경우는 그 화재손상의 정도도 작아지기 때문에, 구조

물은 극히 소규모 보수(내화 방안 교체 포함)를 통해 터널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

다. 이에 반해 수열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화재손상의 정도도 커진다. 이때, 내화 방안뿐

만 아니라 모재 콘크리트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대규모 화재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보수나 보강과 같은 대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터널의 성능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

터널에 화재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손

상 손상도를 평가한다. 나아가 그 평가를 근거로 보수ž보강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

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화재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의 조사는 i) 예비조사, ii) 1차 현장 조사, iii) 2차 현장 조사,

iv) 상세 조사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4단계의 모든 조사를 실시하는 것

은 아니며, 화재손상 상황에 맞게 필요한 조사를 하면 된다.

콘크리트(섬유혼입 콘크리트, 2차 라이닝, 터널 구조물)에 대한 화재 손상도는 해설 표

6.1의 4단계로 평가한다.

해설 표 6.1 콘크리트의 화재손상 손상도

화재손상 손상도 화재손상 상황

A

- 무(無) 피해

① 콘크리트 표면의 추정 수열 온도가 300℃ 미만임.

② 그을음은 보이나, 균열이나 박리는 보이지 않음.

B

- - 경우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피해

① 콘크리트 표면의 추정 수열 온도가 300℃ 이상 500℃ 미만임.

② 콘크리트의 표면적 균열 또는 표면적 박리가 보임.

C

- 보수가 필요한 피해

① 콘크리트 내부의 추정 수열 온도는 500℃ 이상이나, 부재의 내력(耐力)은 설

계상 필요한 내력을 유지하고 있음, 또는 부재의 변형이 허용되는 범위에 그

침.

② 내구성 확보 상 허용되지 않는 균열이 보임.

③ 철근에 달하는 들뜸 또는 박리가 보임.

D

- 보강 교체가 필요한 피해

① 콘크리트 내부, 철근, PC 강재 모두, 혹은 일부의 추정 수열 온도가 500°C 이

상으로, 부재의 내력이 설계 상 필요한 내력보다 떨어짐.

② 부재에 허용되지 않는 변형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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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 조사

예비 조사에서는 화재손상을 입은 터널에 관한 화재 상황 정보의 수집, 터널의 피해 경력

조사, 상세한 설계 도서의 준비와 함께 차량의 통행 여부와 화재 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응

급조치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해설】

콘크리트(섬유혼입 콘크리트, 2차 라이닝, 터널 구조물)에 대한 화재 손상도는 해설 표

6.1의 4단계로 평가한다.

화재손상 손상도나 화재손상 진단 결과에 근거한 대책의 필요 여부를 판정할 때, 터널

에 관한 화재손상 상황의 정보 수집은 중요하다. 예비 조사에서 수집하는 정보로는 출화

원인, 가연물의 종류와 양, 화재 지속 시간, 재해 손상 범위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소

방서나 목격 정보에서 일부 얻을 수 있다. 한편, 화재손상 부위에 가능한 한 접근하고, 접

근이 불가능한 경우는 쌍안경 등을 이용해 육안으로 재해 상황을 조사한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재해 손상 범위, 터널 붕괴 내화 방안 낙하의 위험성, 차량 통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차량 통행 여부와 응급조치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동시에

터널의 피해 경력과 상세한 설계 도서를 터널 관리자에게 받아두는 것도 좋다.

응급조치는 ① 터널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② 내화 방안의 낙하로 제3자에게 영

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③ 교통 개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좋

다.

(2) 1차 현장 조사

(가) 1차 현장 조사에서는 육안으로 내화 방안, 또는 내화 방안 및 콘크리트로 화재 상황

을 조사하고 손상 정도를 기록함과 동시에 화재 온도와 부재의 수열 온도를 추정한

다.

(나) 1차 현장 조사 결과를 통해 보다 상세한 2차 현장 조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조

사 대상 및 장소를 결정한다.

【해설】

콘크리트 자체의 내화성을 기대하는 내화 방안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 내화 방안인 콘

크리트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콘크리트의 수열로 인한 표면 변상(變狀)에는 변색, 균열,

박리, 휨, 콘크리트의 들뜸 박리, 철근 노출 등이 있다. 1차 현장 조사에서 육안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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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외관 조사는 다음의 항목에 주목하면 좋다.

• 콘크리트 표면의 변색

• 균열 (폭, 길이) 유무

• 들뜸, 박리 유무

•철근 노출의 유무

또한 내화 방안으로 섬유혼입 콘크리트가 사용된 경우, 수열 온도가 300℃ 이하에서도

섬유가 녹기 때문에 물질 침입 저항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유기섬유 혼입 콘크리트에서

관해서는, 내구성의 관점에서 표면에 균열이나 박리가 생기지 않았어도 2차 현장 조사에

서 코어 채취를 실시하여 수열 범위 및 깊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콘크리트 표면의 변색과 수열 온도의 관계는 대략 해설 표 6.2와 같다. 300℃ 이상의

수열이라도 화력이 약해져 콘크리트 표면에 그을음이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을음을

제거하고 나서 육안으로 조사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그을음을 제거할 때 물로 표면을 세

척하면 콘크리트의 광물 조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의 2차 현장 조사나

상세 조사를 고려하면, 물로 세척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해설 표 6.2 콘크리트 표면의 변색 상황과 수열 온도

콘크리트 표면의 변색 상황 수열 온도의 범위(℃)
표면에 그을음 등이 묻은 상태 300 미만

분홍색 300〜600
회백색 600〜950
담황색 950〜1,200
용융됨 1,200 이상

내화 방안으로 내화 피복이 설치된 경우, 해설 표 6.3에 나온 부대설비 등에 사용되는

재료와 그때의 상태를 참고로 내화 방안의 수열 온도를 추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대설

비 등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온도와 그때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

이 좋다.

화재손상의 정도에 따라 터널 구조물에도 손상이 가해졌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가능

한 한 내화 피복을 제거하고, 내측 터널 구조물에 대한 외관 조사(변색 상황, 균열·박리의

유무·철근 노출의 유무 등)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상의 조사 결과로 콘크리트 자체의 내화성을 기대하는 내화 방안 또는 터널 구조물

의 화재 손상도가 큰 경우B 이상인 경우, 2차 현장 조사나 상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섬유혼입 콘크리트에서 유기 섬유의 용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2차 현장 조사나 상

세 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 내화 피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차 현장 조사 결과를 통해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차 현장 조사나 상세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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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현장 조사

(가) 1차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 부위에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나) 2차 현장 조사 결과에서 상세 조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상세 조사 대상을 결정

한다.

해설 표 6.3 해설 표 6.3 부대설비 등에 사용되는 재료의 각 온도별 상태
재료 상태 온도(°C) 재료 상태 온도(°C)

유리
연화 650 알루미늄 연화 600 이상
용융 800 용융 650 이상
원형 유지 불가 900 이상 납 모서리가 둥글게 변하거나

액체방울이 생김 (용융) 300〜350

도료

그을음과 기름막 묻음 100 이하 아연 액체 방울이 생김 (용융) 400
갈라짐과 박리 100〜300 은 모서리가 둥글게 변하거나

액체방울이 생김 (용융) 950

녹막이 도료는 건전 300 이하 놋쇠 모서리가 둥글게 변하거나
액체방울이 생김 (용융) 900〜1,000

녹막이 도료가 변색 300〜600 청동 모서리가 둥글게 변하거나
액체방울이 생김 (용융) 1,000

녹막이 도료가 강재에
탄화되어 잔존 600 이하 구리 모서리가 둥글게 변하거나

액체방울이 생김 (용융) 1,100

도료가 강재에서 소실 600 이상 주철 액체 방울이 생김 (용융) 1,100〜1,200

글라스 울
부피 수축 600 이상 비닐류 연화

(연속가열로 인한 내열온도) 50〜100

용융 650 이상 아크릴 연화
(연속가열로 인한 내열온도) 60〜95

아스팔트 연화 100 이하
폴리스티렌

연화
(연속가열로 인한 내열온도) 60〜100

가연성 가스 발생, 인화점 200 이상 용융 100 이상

나일론
용융 200 이상 착화 150 이상
착화 250 이상 폴리에틸렌 연화

(연속가열로 인한 내열온도) 80〜135

폴리에스테르 연화(연속가열로 인한 내열온도) 120〜230 실리콘 연화
(연속가열로 인한 내열온도) 200〜315

폴리우레탄 연화
(연속가열로 인한 내열온도) 90〜120 플루오르화수소

플라스틱
연화
(연속가열로 인한 내열온도) 150〜290

에폭시 연화
(연속가열로 인한 내열온도) 95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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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차 현장 조사는 1차 현장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 판단된 경우 실시한다. 내화 방

안으로 섬유혼입 콘크리트가 사용된 경우, 수열 온도가 300℃ 이하라도 유기 섬유가 용융

하여 물질 침입 저항성이 저하되므로, 현장에서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하여 실험실과 같은

실내에서 압축강도와 탄성계수 등을 조사하고, 동시에 유기 섬유의 용융 범위 및 깊이를

조사한다.

내화 방안으로 2차 라이닝이 시공된 경우, 상기와 같이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

강도, 탄성계수, 중성화된 깊이를 조사한다. 동시에 철근도 채취해 철근의 물성(인장강도

등)도 조사한다.

내화 방안으로 뿜칠형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뿜칠부의 시료는 채취할 수 없기 때문

에 적절한 방법으로 뿜칠부의 박리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화 방안으로 내화보드가 사용된 경우, 조사 대상 부위의 내화보드를 제거하는 등 내

화보드 성능이 열로 인해 저하되지 않았는지 조사한다.

또한 터널 구조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2차 현장 조사에서

콘크리트 코어 및 철근의 채취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사 항목은 반드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① 콘크리트 코어 채취 시험(압축강도, 탄성계수, 중성화 깊이, 섬유 용융의 유무) 조사

대상 부위의 콘크리트 코어를 체취하여 실험실과 같은 실내에서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

여 압축강도를 구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강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탄성계수 구한다. 코

어 표면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면 중성화된 깊이를 구할 수 있다. 중성화는 대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한 중성화 깊이가 화재로 인한 것인지, 자연스럽

게 진행된 것인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섬유혼입 콘크리트의 경우, 압축강도, 탄성

계수, 중성화 깊이 외에 혼입된 유기섬유의 용융 상태를 확인한다.

② 철근의 채취 시험은 조사 대상 부위의 철근을 채취해, 실험실과 같은 실내에서 인장

시험을 실시하여 철근의 물리 특성(항복점, 인장강도 등)을 구한다.

(4) 상세 조사

(가) 1차 현장 조사 및 2차 현장 조사 결과, 추가로 상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세 조사를 실시한다.

(나) 상세 조사는 주로 구조물터널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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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세 조사에서 실시하는 조사 항목은이 해설 표 6.4와 같다. 이 항목은 필수로 모두 하

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맞게 실시한다. 표의 No. l 및 2는 2차 현장 조사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다 상세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실시한

다. 조사 대상은 터널 구조물이다.

해설 표 6.4 상세 조사에서 실시되는 조사 항목

No. 시험 개요

1
압축강도

중성화 깊이
2차 현장 조사 해설을 참조

2 철근 인장강도 2차 현장 조사 해설을 참조

3 UV 스펙트럼법(GBRC법)

콘크리트에 사용된 화학 혼합제에 착안한 분석으로, 흡광도와

가열 온도와의 관계로 콘크리트가 받은 수열 온도를 추정한다.

주로 리그닌술폰산 계열 화학 혼합제에 적용할 수 있고, 수열

온도를 600℃까지 추정할 수 있다.

4
과망간산칼륨을 이용한 산소

소비량 정량 분석

유기계 화합물인 탄소를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콘크리트에

사용된 화학 혼합제 종류에 상관없이 유기계 화합물을 정량할 수

있고, 300~500℃의 수열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5 마이크로파 특성값 측정

콘크리트의 마이크로파 특성값(감쇠 계수와 위상 정수)을

조사하여 고온 시의 열화도(잔존 강도)로 수열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단, 깊이 방향의 온도 분포 파악이 어려운 점, 또한

콘크리트의 함수율에 의해 측정오차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 초음파 전파 속도 추정
콘크리트의 초음파 전파 속도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600℃ 이상의 수열 온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7 초음파 분광학법

수열로 인해 열화된 콘크리트 주파수를 이용한, 초음파

감쇠량으로 열화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수열 온도 600℃

이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8 X선 회절 분석

콘크리트를 X선 회절하여 그 회절 각도로 광물을 동정(同定)하고,

결정형의 변화로부터 수열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결정형의

미묘한 변화를 판별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수열 온도

825℃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9 탄산가스 재흡수량 측정

가열 온도와 탄산가스 흡수량의 관계가 대략 직선 관계라는 점을

이용해 콘크리트의 수열 온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600℃ 이상의

수열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10 유리 석회량 분석
가열 온도와 유리 석회량이 거의 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콘크리트의 수열 온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11 시차열천평 분석

건전한 콘크리트를 가열해, 자유수·결정수의 탈수, SiO2의 변화,

탄산가스의 방출 변화를 조사하고 화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와

비교해 수열 온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수열 온도 825℃

이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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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진단

예비 조사, 1차 현장 조사, 2차 현장 조사 및 상세 조사의 각 결과를 종합하여 화재 피해

를 진단한다.

【해설】

화재가 발생한 콘크리트의 화재 피해 진단은 예비 조사, 1차 현장 조사, 2차 현장 조사

및 상세 조사의 각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피해 손상도를 평가한다. 콘크리트의 화재 손상

도는 해설 표 6.1의 4단계로 평가한다.

화재 손상도 A에서 콘크리트의 수열 온도로 300℃를 경계치로 한 것은, 300℃ 미만이

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미치는 수열 온도의 영향이 작기 때문이다.

화재 손상도 C 및 D에서 콘크리트의 수열 온도로 500℃를 경계치로 한 것은 수산화칼

슘의 열분해가 450~550℃ 부근에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는 중성화가 진행되는

데, 500℃를 넘으면 콘크리트의 잔존 강도(냉각 후)가 상온일 때보다 50% 이하로 떨어져

철근의 강도(냉각 후)도 저하되기 때문이다. 또한 콘크리트의 중성화 깊이를 조사하면

500℃ 부근에 달한 영역을 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500℃를 경계치로 정하였다.

6.1.4 보수ž보강

(1) 내화 방안 및 터널 구조물의 화재 피해를 조사 진단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고, 적절한 재료·공법을 선정하여 보수·보강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보수 보강의 방법 및 재료는 터널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제3자 영향도, 미관ž경관,

내구성을 화재손상을 입기 전의 필요한 성능으로 회복 또는 화재 피해를 입기 전보다

더욱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

【해설】

(1)에 대해 내화 방안의 보수 보강 방법은 대상으로 삼은 내화 방안에 따라 다르다. 터

널 구조물은 손상 없이 내화 방안에만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 내화 방안

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내화 방안으로 섬유혼입 콘크리트가 사용된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ž보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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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을 결정하여 적절한 보수ž보강을 실시한다. 또한, 유기 섬유는 소규모 화재라도 열

로 인해 용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섬유의 용융 부분을 보수ž보강 부분으로 정하는 것

이 좋다.

내화 방안으로 2차 라이닝이 시공된 경우, 조사 결과로 화재 손상도 (해설 표6.1)를 평

가한다. 화재 손상도 A로 평가된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보수ž보강이 불필요하다. 다만, 미

관 및 경관의 관점에서 그을음 제거, 표면 도장, 표면 피복 등의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화재손상 손상도 B로 평가되었을 경우, 내부 철근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터널의 내력

이나 강성 저하는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일부는 수열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균열과 박리의 유무를 보고 제3자 영향도, 미관ž경관, 내구성 관점에서

보수 보강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범위를 정한다. 화재 손상도 C로 평가된 경우, 콘크리

트 내부 압축강도의 저하와 철근의 인장강도가 저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터널

의 내력이나 강성은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내구성을 확보하는 데 있

어 허용할 수 없는 균열이 보인다'라는 판단에서 해설 표 6.1 및 해설 표 6.2를 참고로

보수ž보강의 필요 여부를 판정하고, 제3자 영향도, 미관ž경관, 내구성의 관점에서 보수 보

강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화재 손상도 D로 평가된 경우, 콘크리트의 가열 열화와

함께 내부 철근의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판단한다. 터널의 안전성, 사용성, 제3자

영향도, 미관ž경관, 내구성의 관점에서 보수 보강 범위를 결정한다.

내화 방안으로 뿜칠형 재료가 사용된 경우, 조사 결과를 통해 보수ž보강할 부위를 결정

하여 적절한 보수ž보강을 실시한다. 특히 뿜칠 재료의 성능 저하나 터널 구조물에서 박리

된 부분은 손상부의 뿜칠 재료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내화보드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도 고정장치 등이 화재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경

우가 있다. 또한 그을음으로 미관ž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ž보

강의 범위는 내화 방안의 안전성 제3자 영향도, 미관ž경관의 관점에서 정하는 것이 좋다.

보수ž보강 부분이 결정된 후에는 그 손상 상황에 맞게 고정장치 혹은 내화 방안 자체를

보수ž보강한다.

내화 방안뿐만 아니라, 터널 구조물에까지 손상이 미치는 경우는 ① 내화 방안의 성능

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② 예상을 넘는 화재가 발생한 것 중 하나가 원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내화 방안의 설계 수정을 포함해 보수 보강을 실시한다.

해설 표 6.5 강재 부식의 관점에서 이 균열이 부재 성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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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건 염해 부식 환경 일반 야외 환경 땅속 실내 환경

균열 폭 :

 (mm)
0.5< 대(20년 내구성) 대(20년 내구성) 대(20년 내구성)
0.4<≤0.5 대(20년 내구성) 대(20년 내구성) 중(20년 내구성)
0.3<≤0.4 대(20년 내구성) 중(20년 내구성) 소(20년 내구성)
0.2<≤0.3 중(20년 내구성) 소(20년 내구성) 소(20년 내구성)≤0.2 소(20년 내구성) 소(20년 내구성) 소(20년 내구성)

*평가 결과 ‘소’, ‘중’, ‘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소: 균열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부재가 요구 성능을 만족함.

중: 균열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나, 경미 (간이)한 대책으로 대처 가능.

대: 균열로 인한 성능 저하가 현저하며, 부재가 요구 성능을 만족하지 못함.

**괄호 안의 수치는 내구성 평가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 연수를 나타내며,

20년 내구성은 균열 평가 시점으로부터 15~25년 후 정도의 내구성 평가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기간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15~25년의 평균을 잡아 나타낸 것이다.

해설 표 6.6 방수성 수밀성의 관점에서 이 균열이 부재 성능에 미치는 영향

환경 조건 상시 수압 작용 환경 상시 수압 작용 외 환경
부재 두께 (mm) 180 미만 180 이상 180 미만 180 이상

균열 폭 :

 (mm)
0.20< 대 대 대 대
0.15<≤0.20 대 대 대 중
0.05<≤0.15 중 중 중 소≤0.05 소 소 소 소

*평가 결과 소, 중, 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소: 균열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부재가 요구 성능을 만족한다.

중: 균열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나, 경미(간이)한 대책으로 대처가 가능

대: 균열로 인한 성능 저하가 현저하며, 부재가 요구 성능을 만족하지 못함.

터널 구조물에 손상이 가해진 경우, 내화 방안에 2차 라이닝을 시공한 경우와 마찬가지

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설 표 6.1을 참고로 화재손상 손상도를 4단계로 평가하여 보

수 보강을 판단한다. 이 경우, 앞에서 기술한 내화 방안에 2차 라이닝을 적용한 경우와

동일한 대응을 하면 된다.

(2)에 대해 보수 보강 범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콘크리트 자체의 내화성을 기대하는 내

화 방안 또는 터널 구조물의 경우, 결정된 보수ž보강 범위에 터널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

성, 제3자 영향도, 미관ž경관, 내구성을 필요한 성능으로 회복 가능한지가 확인된 적절한

보수∙보강 재료ž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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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보수ž보강 후의 내화 방안의 유지관리

보수ž보강이 실시된 후에는 경과 관찰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화재손상을 입기 전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기로 한다.

【해설】

화재가 발생한 터널 구조물의 보수ž보강이 완료된 후에는 내화 방안의 성능이 화재 전

성능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수ž보강 시의 사용재료 및 방법, 시공

후의 완료 검사 결과 등으로 보수 보강의 효과(내화 방안의 성능 회복)를 판단해도 좋다.

또한 보수ž보강한 부분은 시공 후 1~2년간은 내화 방안과 콘크리트에 균열이나 박락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그 후, 문제없음을 확인한 후 통상적인 유지관

리 단계로 이행한다.

6.1.6 기록

(1) 상시의 유지관리, 화재 후의 유지관리를 실시할 때는 그 점검 내용, 조사 내용, 보수ž

보강 내용과 각각의 결과를 기록, 보관한다.

(2) 보관된 기록은 이후의 점검이나 조사 등의 작업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유지관리 기록은 구조물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도 타 구조물의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해설】

터널 구조물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점검 내용, 조사 내용, 보수ž보

강 내용과 각각의 결과를 기록, 보관한다. 보관된 내용은 그 구조물의 관리자뿐만 아니라

점검원 등 모든 작업원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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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터널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터널의 한

계온도 설정, 고속도로 터널 특성에 따른 내화설계 및 시공 절차 개발을 통한 화재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터널 상태평가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화재피해 터널 진단 및 복구 매뉴얼(안) 정립이 필요

한 실정이다. 이에 이 과업의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 도로터널의 화재사고의 위험도 기초분석 결과

- 엔진과열 및 브레이크, 타이어 등의 차량의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이 약 70% 수준으로

가장 많고 운전자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차량고장 등의 이유가 약 10% 이상으로 높은 수

준임.

- 위험물의 운반차량의 화재 사고 발생이 전체교통량 대비 약 5% 미만으로 분석되었지만

지역적 산업특성에 따라 위험물 운반차량의 빈도수가 변화함.

- 화재사고 발생건수는 소형차량에서 제일 많으나 차종별 교통량 대비 화재사고 건수는 중

형화물차의 경우가 약 9.0건/백만대·100km으로 소형 2.1건/백만대·100km 및 대형차량 2.7

건/백만대·100km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 1차 화재사고 발생 이후, 추가적으로 차량화재사고 발생사례는 2015년까지 급격히 증가하

다 2016년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함.

- 도로터널의 화재위험도는 추돌 및 충돌 등 일반사고, 붕괴, 수해, 화재 등 다양한 사고를

토함하나 정량적 위험도 평가는 화재사고에 한하여 실시함.

◯ 내화수준별 도로터널 내화설계

- 터널의 내화는 유관기관이 소화 및 구조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시간을 확보

하고, 화재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여 막대한 재산 손실을 예방하는 것임.

- 유럽의 경우는 시골과 같이 교통량이 적어 교통 혼잡비용이 현저히 낮아 복구비용이 적은

경우는 내화수준을 낮추거나 내화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음.

- 반면 교통량이 많아 교통 차단에 따른 막대한 교통 혼잡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복구보다

는 내화에 치중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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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NATM 터널의 무근 라이닝 구간과는 달리 쉴드 TBM 터널의 콘크리트 세그먼트나

싱글 쉘의 경우는 라이닝 자체 지보라는 터널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반드시 내화가 적용

되어야 함.

- NATM 공법을 적용한 터널에서는 암반등급이 Ⅳ등급(지반등급 RMR 30 이하) 및 Ⅴ등급

판정을 받은 구간이나 갱구부 구간에서의 콘크리트 라이닝에 철근보강을 적용한 구간에

대하여 소형차 전용 터널인 경우 KS 1시간 내화시험 및 대형차(유조차 등) 등 일반 터널

에서는 KS 2시간이나 RWS/HCinc 2시간 내화시험을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개착식 공법, 쉴드 공법, TBM 공법 등에 대해서도 소형차 전용 터널인 경우 KS 1

시간 내화시험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형차(유조차 등) 등 일반 터널에서는 KS 2시간이나

RWS/HCinc 2시간 내화시험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가 화재 후 유지보수 절차나 비용보다 심각하게 비싸고 어려

운 경우 내화처리의 생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방재시설, 대피소, 비상구, 터널 연결부(joint), 풍도슬래브(airduct slab) 등의 부대시설물의

경우 화재사고 시 사고의 영향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화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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